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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SSStttuuudddyyyooonnnCCCrrriiimmmiiinnnaaalllLLLaaawww RRReeeggguuulllaaatttiiiooonnnsss
cccooonnnccceeerrrnnniiinnngggmmmaaarrriiinnneee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

BBByyyYYYaaannnggg,,,JJJiiinnn---yyyooouuunnnggg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MMMaaarrriiitttiiimmmeeeLLLaaawww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MMMaaarrriiitttiiimmmeeeIIInnnddduuussstttrrriiiaaalllSSStttuuudddiiieeesss
KKKooorrreeeaaaMMMaaarrriiitttiiimmmeee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Itsteadilystickstostrengthennationalregulationsonmarineenvironmenton
thebackgroundofthepeople'sincreasingneedsandinterestsandthetrendof
enforcementofInternationalregulationsforthemarineenvironment.Themostof
Internationalconventionsonthemarineenvironmentareconvertedintonational
regulations considering that the shipping's characteristic is a world wide
competitiveindustry.Howeveritappearsunusuallytoresultinmorestrictnational
rulethantherelevantInternationalConvention.
Thecriminallaw onthemarineenvironmentisnotexistindependentlyregime

butexistakindofpunishmentclauseoftheadministrationlaw onenvironment.
Thatiswhypresentingabsoluteevidencefortheviolationoftheenvironmentlaw
isverydifficult.Forthecriminallaw onmarineenvironmentislessinterestedof
thesocietyratherthanotherenvironmentsectorsuchasair,drinkingwater,noise,
soiletc.thesystemicapproachonthecriminallaw ofthemarineenvironmentis
consideredshortowingtothelackoftherestrictedconcernedinterests.
Thisstudy isintendedtoaddasteptoprogressdevelopmentofthe

worksonthearticlesandreview thedefinitionandthefeatureofmarine



pollution,thepollutantand influenceofmarinepollution,thecomparison
nationalrulewithinternationalconventionsonmarineenvironmentandthe
criminalruleonthemarineenvironment.
Unfortunatelyitismainreasontocausetomarinepollutionthattheinfluxfrom
land-basedpollutantratherthanfrom theseaactivities.TheGESAMPreporton
thepollutantresourceleadtomarinepollutionstatedthatonly23% ofwhole
resourcesisfrom thesea-relatedactivities,therestarefrom theland-based.
Especiallyonly12% ofthemresultsfromtheseatransportation.
But,eventhoughtheaccidenthappenedrareandthepercentageintheresource
ofmarinepollutantisnotsosignificant,morestrictregulation&responsibilityfor
themarinepollutionareimposedbecauseoilpollutionfrom theseatransportation
leadsunexpectableandintensivedamagetothenaturalenvironmentandeconomic.
Inthiscontext,thenationalregulationonthepreventionofmarinepollution
whichismostimportantregulationintheareafortheprotection ofmarine
environment,imposesheavypunitiveclausesontheillegalactofdischargefrom
theshipsandmarinefacilities.Howeverthepunitiveclauseimposestobeseemed
discriminatedwhothepollutantactoris.
Thepunishmentsvariesfrom 1yearor10millionwonto5yearor50

millionwoninaccordancewithwhethertheillegalactorisship'spersonor
marinefacility'sperson.Thisdifferenceisconsideredunreasonableclauseto
impose 5 times punishmentfor the same illegalact affected on the
environment.
OnthecontrarytheregulationsoftheJapanandUnitedStatesonmarine

pollutionpreventionhavesamepunishmentfortheillegalactorwhoeverit
is.
Considering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riminallaw on the

environmentisenvironmentitselfandtheprincipleoftheequityofthelaw,
itisreasonabletoimposeagradedpunishmentinproportionwithwhether
itisintentionalornotandthescaleofthepollutiondamage,ratherthan
theillegalactor.



My national regulations on marine environment come from the
Internationalconventions.However,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 to
introduceinternationalconventionsintonationalregulation.Forexample,the
meaning isnotdiscriminated"dumping" inthe1972LondonConvention
from "discharge" in the MARPOL 73/78 convention resulted from
introductiontwointernationalconventionintoonenationalregulationandthe
meaning "sewage"in MARPOL 73/78Annex Ⅳ,"garbage"in MARPOL
73/78 Annex Ⅴ and "waste"in 1972London convention areunified as
"waste" under national regulation. These misunderstandings lead
unreasonable restrictions to the people compared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
Theregulationontheenvironmentprotectionwillbemorestrengthening

anddiverseinthefuture.TheAnti-foulingsubstanceconventionregulating
TBTinmarineecosystem and TheBallastWaterControlandManagement
conventionregulatingtransferharmfulforeignspeciesthroughship'sballast
waterawaittotakeintoforcetotheinternationalsociety.Inthiscontextit
isrequiredmorestudyontheinternationalconventionbeforeintroducing
nationalregulationtopreventmisunderstandingsbetweentworegimesand
trainingmoreexpertonthematter.



第第第111章章章 序序序 論論論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과과과 목목목적적적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부터 많은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아
온 반면,그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우리가 받는 편익이라면 도시화와
공해문제가 그에 따른 부작용일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은 우리의 쾌적한 환경
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수많은 환경유해물질이 생산되거나 발생되고 있는데,이

것은 바로 우리 주위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러한 유해물질의 효
용성만큼이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환경피해는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
나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1)
따라서 세계 각국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각종

법률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련 법률이 다수 있는데
『환경보존법』,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골재채취법』,
『습지보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국제적으로도 MARPOL73/78협약,

1)낙동강페놀사건(1991년 3월 구미공단에 위치한 두산전자에서 전기회로기판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페놀 30톤이 유출되어 낙동강 하류지역에 특히,인근 대구시의 수돗
물에까지 페놀 및 염소소독 결과 2차적으로 생성된 염화페놀로 인하여 심한 악취의
발생 등을 가져온 사건),루마니아 금광폐수 유출사고(2000년 5월 25일 루마니아 북
서부 헝가리 접경도시인 바야마래소재 금광에서 1월에 내린 폭우와 폭설로 인해 폐
기물저수지가 범람,시안화물이 유출되어 티사강을 따라 다뉴브강까지 오염 물고기
수 백 톤과 수중생물을 폐사시킨 사건),뮤즈계곡사건(1930년 12월 벨기에에서 공업
단지 내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대기 중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질환자와 60여명의사망자를 낸 사건),보팔사건(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제조
공장에서 메틸이소시아네이트(CH3CNO)가 누출되어 3,00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건),타임즈비치 사건(미국 미주리주의 타임즈비치 지역 주민들이 비포장 도로에
서 날리는 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 년 동안 도로에 기름(폐유)을 뿌렸는데 폐
유 속에 있던 다이옥신이 주변 토양,대기,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이 지역 모든 생
명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안겼으며,이 지역의 2만 2천여 주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
로 이주시켜 마을은 통행조차 금지된 텅 빈 곳으로 남아있다)등이 대표적이다.



1972년 LONDON 협약,1969년 INTERVENTION 협약,1990년 OPRC협약 등
과 같은 국제협약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은 최근 발생한 환경피해사고의 대형화와 맞물려서 환경에 대
한 시민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규제의 강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그 위반에 대한
처벌도 행정적 규제에서 형사적 규제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우리나라에서도 환
경침해에 대해 행정적 규제 대신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환경형법들이 도입되어 있는
데,이들은 독립적인 형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환경보호를 위한 개별 행정법의 말
미에 벌칙규정을 두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즉,행정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벌칙을 부가하는 형태로 일종의 附加規定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
에 종속되어 있다.이러한 현상은 환경침해에 대한 可罰性을 확정짓기에는 그 소재가
너무 행정법적인 규율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어서 행정법적 규제내용의 도움을 받아야
만 가벌성의 범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지칭되는 환경에는 대기,토양,수질,해양,쾌적한 생활을 위한 소음,악취,진
동 등 주변요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각 보호객체에 따라서 그 배출
허용기준과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환
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행정기관의 최후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일반
형법이론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분야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공업의 발달과 함께 생활이 윤택하게 됨으로써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사
가 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는 육지와 다르게 예부터 항행의 자유이론2)을 바탕으로 국제무대를 배
경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이에 따
라 해양에 관한 국제협약이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채택되었으며 현재도 가장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양환경 관련 국내법은 국제협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2)유엔해양법(UNCLOS)상 해양은 영해 ·내수(內水)·공해(公海)로 나누어지는데 내수
는 영토와 똑같은 지위가 인정되고,영해에 대하여서는 외국선의 무해항해(無害航
海)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지만,공해에는 어떤 특정국가가 이 수역의
일부나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모든 국가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유병화,국제법Ⅱ(서
울:법문사,2000),86쪽).



그러나 일부 규정들은 국제협약과 다르게 규정함으로 인하여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국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불일치부분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해양환경의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검토함으로
써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우리나라에서의 해양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
지로 그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해양환경 분야는 그 이해당사자나 관련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분야보다도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 관련된 국내법규와 국제협약의
규정을 상호 비교․검토하고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그리고 해양환경 관련 형법의 범위와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법규상 형법규
정과 미국과 일본의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특
히 이 연구는 대표적인 해양환경 규제 법률인 해양오염방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해양환경침해에 대한 법정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제2장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해양오염이 육
상오염과 다른 점에 관하여 연구한다.또한 생활하수,산업폐수 등 해양오염을 유발하
는 물질의 종류와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 법률과 국제 법규의 연혁 및 주요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국내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 국제협약을 제외한 국내법규만을 논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일천할 것이며 국내 내수에만 적용되는 수질환경관리법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양환경 규제 법률은 국제협약을 국내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해양환경법규 중 형벌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양환경형법의 범위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와 그 행위형태가 다른 과실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제 법률에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선박운항
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형사상,민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국내 해양환경 법률 중 대표적인 해양오염방지법의 형벌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다른 국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관
련 형법규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의 형법규정을 중심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위법행위
자와 보호법익간의 관계 등을 근거로 해양환경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검토하고
국내의 해양오염방지법 이외의 해양환경 관련 형법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의 그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개념의 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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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오오오염염염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한 순간도 환경과 관계를 맺
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환경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생산의 발달과 함께 환경의 자연 치유 회복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생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즉 헌법 제

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관리공단법』,『환경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양오염방지법』,『골재채취법』,『습
지보전법』 등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의한 환경의 개념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

한다.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 포함)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
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생활환경은 대기,물,
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법』상 환경오염의 개념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

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
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
호).
1967년 영국 남서부 Land's End 연안에서의 Torrey Canyon호,1978년

Brittany연안에서의 AmocoCadiz호,1989년 알라스카에서의 ExxonValdez호
그리고 1996년 Wales남서 연안에서의 SeaEmpress호,1999년 프랑스 서부해
안 5백 km를 1만2천 톤의 기름으로 뒤덮은 Erica호, 2002년 발생한 Prestige
호3) 등과 같이 바다에 수천 톤 내지 수만 톤의 원유를 누출시킨 유조선 사고,



바다로 엄청난 양의 기름을 누출시킨 1977년 북해 Ekofiskfield및 1979년 멕
시코 연안에서의 Ixtoc1호 유전의 분출 사고,농업에 사용되는 살충제인 DDT
의 발견,그리고 육지나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케미칼로 인하여 어류 및 남
극의 펭귄에게 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인식하면서 정책입안자,
입법자 그리고 대중들은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유엔해양법 협약 제1조(Useoftermsandscope) 제1항 제4호는 해양

환경오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4).
“해양환경 오염이란 사람에 의하여 생물자원이나 해양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

을 미치거나 미칠 것 같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직․간접적으로 하구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투입됨으로써 생물자원 및 해양 생물에 해를 입히고 인류 건강을
위협하며 어업이나 바다의 다른 정당한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양 이용에 대한 질의 손상 및 쾌적성의 감소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거나 비슷한 개념이 해양오염과 관련된 다수의 다른 협약에서도 발견

된다.이 정의가 제안한 것과 같이 국제법의 목적이 모든 물질을 바다로 버리
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것 같
은 물질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실지로 바다에 유입되는 많은 물질은 해가
없거나 바다에 의해 빠르게 정화되기 때문에 때때로 이 개념은 해양환경에서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해로운 영향과는 거리가 먼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국제기구의 해양학자들에 의하면 해양오염은 "인간에 의해 직접 간접

적으로 해양환경(하구를 포함)에 유입되는 물질들로써 생물자원을 손상시키거

3)중유 7만7000t을 싣고 스페인 근해를 지나던 바하마 선적의 4만2000t급 유조선 프레
스티지호가 2002년 11월 19일 스페인 갈리시아 해안에서 약 250㎞ 떨어진 곳에서
태풍을 만나 선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중유 1만톤을 유출하고 3.5㎞ 깊이의 바다 밑
으로 침몰했다.유출된 기름으로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유명한
갈리시아 해안의 바위 해변 200㎞ 일대가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여 근처의 갈매기,
게,해조류 등 수많은 해양생물이 몰살했다.

4)'pollutionofthemarineenvironment'meanstheintroductionbyman,directlyor
indirectly,of substances or energy into the marine environment,including
estuaries,whichresultsorislikelytoresultinsuchdeleteriouseffectsasharm
tolivingresourcesandmarinelife,hazardstohumanhealth,hindrancetomarine
activities,includingfishingandotherlegitimateusesofthesea,impairmentof
qualityforuseofseawaterandreductionofamenities.



나 인간의 건강에 해가 되며 해양활동을 저해하고 또는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
는 모든 유해한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국제 자문기관 등도 "
오염은 인간에 의해 물질 또는 에너지가 직․간접적으로 해양환경으로 유입되
어 생물자원 및 인체에 대한 악성영향 및 어로 행위 등을 포함하는 해양활동의
방해,해수수질의 악화,쾌적성의 감소 등과 같은 악 영향의 결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들을 요약하면,"해양오염은 인위적 활동에 의한 해
양환경의 오염이나 생태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해양오염의 개념을 유추한다면,해양환경오염은 인간 활동

의 결과로 생긴 물질 또는 에너지는 직․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자원
에 해를 입히고,인류건강을 위협하며,어업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장애가 되고,
해수의 질을 손상시키며,해양환경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5)할 수 있
다.

제제제222절절절 오오오염염염원원원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의의의 분분분류류류

해양오염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근원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즉,
육상기인 해양오염,선박기인 해양오염,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해저개발기인
해양오염 및 대기기인 해양오염이 그것이다.6)
이들 오염원이 전체 해양오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나,GESAMP(theGroupofExpertsontheScientificAspectsofMarine
Pollution;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가그룹)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해
양오염원을 육상,해양활동 및 대기의 3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육상
(44%)및 대기(33%)에 의한 해양오염이 전체 해양오염의 77%를 차지하고,선

5) 환경부 홈페이지(http://edu.me.go.kr/env2/study/index4.html)-지구-해양환경 참조
(‘05.7.11.search).

6)해양오염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여기에서의 분류는 유엔해양법
협약 제207조 내지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참고로
해양오염을 그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예로는 小田滋,海洋法硏究(東京:有裵閣,
1975),p.38;이순복,“국제해양환경법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4),73-78쪽;이영준,“국제법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법학박
사학위논문(1982),22쪽;허형택,“한국의 해양오염과 환경보전”,사상과 정책,제10호
(1986),104쪽 참조.



박 및 해양시설에 의한 해양오염,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시 발생되는 즉,해양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각각 12%,10%,1%에 이
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7)
이들 해양오염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따라서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도 오염원의 성질,문제가 되는 해역의 수로학적,생태학
적 특성에 따라 국가적 차원,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차원 및 전 지구적 차원으
로 나누어 시도되고 있다.8)

111...육육육상상상기기기인인인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PPPooolllllluuutttiiiooonnnfffrrrooommm LLLaaannnddd---bbbaaassseeedddsssooouuurrrccceeesss)))

해양오염의 가장 주요한 근원은 전체 해양오염의 3/4을 차지하는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이다.육지에서의 농업과 산업 활동의 부산물들이 그대로 해양
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산업화가 진전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나
농약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오염의 정도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또한,연안에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지로부터의 오
염은 더욱 심각한 해양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특별관리해역
으로 지정된 마산만9)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한편,이러한 점을 근거로
육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의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도 이 범주에 포
함된다는 주장이 있다.10)
유엔해양법 협약에서는 육상기인 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7)UNEP,TheStateoftheMarineEnvironmentGESAMP ReportandStudiesNo.
39(1990),pp.88-89.

8)이용희,“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입법현황과 전망”,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2호,한국해
양연구소(1991),287-288쪽.

9)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하계 만성적인 적조,부영양화 등 심각한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285억원을 투자하여 2,111,239㎥의 퇴적물의 준설을 통하여
1994년 COD가 1990년 6.8mg/L에서 3.5mg/L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지속적인
육상기인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1998년 III등급을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
되었음(이창희 등,“통합적 환경관리를 연안수질관리체제 개선방안”,정책과제 연구
보고서,한국해양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62쪽).

10)Douglas Brubaker,Marine Pollution and InternationalLaw;Principlesand
Practice(LondonandFlorida:BelhavenPress,1993),p.33& 90.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르되 국제적인 규칙과 기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각국은 적당한 지역적 수준에서 각국의 국내정책을 조
화시키도록 힘쓰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적 및 지역적인 규칙과 기준
의 제정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징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능력 및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동 협약 제207조 제1,2및 4항).이
와 관련된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각 연안국이다.이 점에서
각국은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행정적,기타
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3조).
한편 우리나라도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에 따른 오염의 심각성을 인

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의원 입법형태로 가칭 『육상기인오
염물질의 해안배출에 관한 법률』을 추진11)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이견으로 법
률이 제정되지 못하였다.그러나 대기와 하천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
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하수·산업폐수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내
유입량을 해당 해역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골자
로 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을 2005년부터 확정․시행12)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안의 폐쇄성 지형과 해안에

위치한 대도시와 공업단지 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
는 오염원의 철저한 차단이 중요하므로 가칭『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22...선선선박박박기기기인인인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PPPooolllllluuutttiiiooonnnfffrrrooommm vvveeesssssseeelllsss)))

선박운항에 의한 해양오염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즉,①
선박 운항상의 유류배출,②충돌,좌초 등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배출,③정박중
연료유 수급시 유류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그것이다.이들 선박기인 해양오염
중에서도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박 운항중에 해양으로

11)이창희 등,앞의 보고서,88쪽.
12)국정홍보처,“해양유입 폐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올해부터 마산만 대상 시범 실시)”,국
정브리핑,2005.1.4.



유출 또는 배출하는 유성폐기물(oilybilge)과 유조선의 밸러스트(ballast)조작
및 탱커 세정제 등으로서 전체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
다.
다음으로 선박의 충돌(collision),좌초(stranding),침몰(sinking),화재(fire),

폭발(explosion)등의 해난사고(동 협약 제221조)13)에 의한 유류의 배출은 약
10분의 1정도에 해당하나,AmocoCadiz호,ExxonValdez호,SeaPrince호 및
Prestige호 등과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가장 적
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오염은 국제사회에서 해양오염의 주요한 원인
으로 인식되었으며 일찍부터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실제로,해양수산
부의 침몰선박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
저에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이 36척이나 침몰되어 인양이 되지 않고 있
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기름탱크가 부식되어 기름이 대량으로 유출될 것이라
고 보고 있다.이는 해양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의 잠재적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14)
그리고 정박중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은 주로 선박이 항내에 투묘중이거

나 접안하여 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선박 입항국의 내
수에서 발생한다.따라서 유출량은 많지 않으나 일단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단
시간 내에 많은 오염피해를 가져다주므로 심각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선박기인 해양오염은 오래 전부터 IMO를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잘 규제되어 왔고,현재 법적․제도적인 장치도 타 오염원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그러나 이러한 오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어서 국제적 차
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한편,유엔해양법 협약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하여 오염규제
를 위한 기준설정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1조,제217조 내지 제
221조).즉,동 협약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방지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또 기국은 자국의 기를 게양하든가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에

13)박용섭,해상교통법론(서울:형설출판사,1992),12쪽 이하;UnitedStatesCoast
GuardProceedings(March,1978),p.36.

14)최혁진,“우리나라의 침몰선박 실태 및 처리기술 개발현황”,대한조선학회지 제40권
제2호,대한조선학회(2003),56～57쪽.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여(동
협약 제211조 제1항 및 제2항)국제기준주의와 기국주의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
하고 있다.

333...해해해양양양투투투기기기기기기인인인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PPPooolllllluuutttiiiooonnnfffrrrooommm ddduuummmpppiiinnnggg)))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
다.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ConventionontheHighSeas,
1958)이 당사국에 대해 공해상에서 핵폐기물 투기를 금지할 의무를 부과한 이
래 국제사회에서는 각 국가의 해양환경보호 의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계기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
기 시작하였다.
1972년 스톡홀름 회의는 국제환경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로,이 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선언이 채택되었다.스톡홀름
선언에 포함된 26개의 기본원칙 중 제7호와 제21호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직
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국가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다른
국가나 국제공역에 환경적 피해를 미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폐기물을
포함한 기타 해로운 물질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초를 마련하
고 있다.또한 스톡홀름 회의에 의해 별도로 채택된 권고 86(Recommendation
86)의 (c)항에서는 각 국가에 대해 자국민의 해양투기를 규제할 의무를 인정하
고 특히 폐쇄해와 半폐쇄해에서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선언에 뒤이어 채택된 1972년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를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며,그밖에 다수의 지역협정이 채택되어 해양투
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사회의 제도적인 노력과는 달리 핵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등 위험물질의 해양투기와 유독성 물질의 해상소각이 점점 더 급증
하게 되었고,해양으로 방출되는 일반 폐기물의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이에 따
라 해양오염은 더욱 심각하게 되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



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에 포괄적인 해양투기 규제제도가 명시됨

으로써 국제법상 해양투기의 통제를 더욱 보편화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
게 되었다.해양법협약을 채택한 이래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제도는 더욱 강
화되었으며,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관련 협약들도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이에 따라 런던협약은 1978년,1980년,1989년,
1993년의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협약에 의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고,유
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지 4년 후인 1996년에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협약 내
용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방식을 전면 개정하였다.한편 지역해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1976년 바르셀로나(Barcelona)협약15),1986년 누메아(Noumea)협약16),
1974년 헬싱키(Helsinki)협약17),1972년 오슬로(Oslo)협약18)및 OSPAR 협
약19)과 같은 지역협정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는데 지역협정은 런던협약보다

15)ConventionfortheProtectionoftheMediterraneanSeaagainstPollution,1976:지중
해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해양투기,선박으로부터의 오염,대륙붕
과 해저개발로 인한 오염,육지오염 등 포괄적인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선박과 항공
기의 덤핑으로 인한 지중해 오염방지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16)ConventionfortheProtectionoftheNaturalResourcesandEnvironmentofthe
SouthPacificRegion,1986:남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그 자원보호를 위해 선박기인
오염,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항공기 오염 등을 규제하고 있
다.선박,항공기,인공구조물로부터의 투기를 규제하고 특히 일체의 핵폐기물 또는 핵물
질을 투기할 수 없을 뿐더러 저장,보관 및 해저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17)ConventionontheProtectionoftheMarineEnvironmentoftheBalticSeaArea,
1974:헬싱키협약은 발틱해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선박기인오
염,유람선에 의한 오염,해저탐사 및 개발로 인한 오염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으
며,발틱해 지역에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사전특별허가를 받은 준설
토의 투기는 허용된다.

18)ConventionforthePreventionofMarinePollutionbyDumping from Shipsand
Aircraft,1972:오슬로협약은 해양투기로 인한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북동대서양 주변의 국가들이 채택한 협약으로,해양투기를 규제하는 최초의 지역협정이
다.오슬로 협약은 유독성 폐기물질에 대해 특히 규제를 강화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은 투
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독성이 약한 물질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폐기
물,하수오니 뿐만 아니라 준설물질의 해양투기와 해상소각을 규제하고 있으나,핵폐기물
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19)ConventionfortheProtectionoftheMarineEnvironmentoftheNorth-EastAtlantic,
1992:오슬로협약과 파리협약을 병합한 협약으로 해양오염원이 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준설물질,하수오니,어류폐기물,선박,항공기 등 예외적인 극소



더 강화된 금지조항을 둠으로써 지중해,발틱해,흑해 등의 폐쇄해 내지 반폐쇄
해는 물론이고 남태평양 등의 개방된 해역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투기를 억제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정 중에서 오슬로협약과 OSPAR협약은 런던협약의 모델이 되

는 협약으로 런던협약보다 앞서가는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협약이
다.특히 런던협약을 앞서가는 선례가 되고 있는 1972년 오슬로 협약과
OSPAR 협정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대부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이며,육
상오염원과 근해오염원까지 통제의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실효적인 폐기물 해양
투기 규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해양투기(oceandumping)란 선박,항공기,

플랫폼,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에서의 폐기물,기타 물질 일체의 고의적인
처분 및 선박,항공기,플랫폼,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일체의 고의적인 처
분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제5항).그러나 선박,항공기 등의
통상적인 운용에서 부수적으로 유출되는 폐기물의 처분이나 단순히 처분 목적
이외의 의도로 어떤 물질을 바다에 배치(placement)하는 것은 폐기물 투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20)이러한 정의는 런던협약(LDC,1972)21)에서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3년 가입한 1972년 런던협약의 개정 협약인 1996년 의정

수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산업폐기물과 소각의 경우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이중에서
준설물질,하수오니,자연성 유기물질은 이미 투기가 중단되었고,어류폐기물,선박,항공
기의 경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기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핵폐기물의 투기
도 규제하고 있다.

20)ConventiononthePreventionofMarinePollutionbyDumpingofWastesand
OtherMatter,Article1(para.4),11ILM(1972),p.293.

21)이 협약은 1972년 29일 채택되었고,1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
째 된 날(협약 제19조 제1항)인 1975년 8월 30일에 발효한 것이다.이 협약은 원래
‘런던덤핑협약’(LDC)이라고 명칭이 붙여졌으나,이 협약의 대상분야가 해상투기
(dumping atsea)이외에 해상소각(incineration)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덤핑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1992년 제15차
당사국협의회에서부터 ‘1972년 런던협약(LC1972)’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대하여 1993년 10월 14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3년 11월 30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17차 본회의 가입동의를 얻어 1993년 12월
31일 영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4년 1월 20일자로 발효하게 되었고 같
은 달 21일 조약 제1211호로써 공포하였다(관보 제12623호,1994년 1월 21일자,
4-12쪽).



서22)는 하수오니,준설물,생선폐기물,천연기원 유기물,불활성 지질물질,선박
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인공구조물,강철 콘크리트 재질의 벌크 형태의 물질 등
7개 폐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상투기가 허용되도록 해양배출 가능 품목
을 축소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련 국내 법률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23)을 하고 있다.
해양투기오염의 방지,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단,

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국가관할권하의 수역에서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승인
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이 경우 연안국은 그러한 투기로 인하여 악영
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타국의 입장에 타당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즉,
해류에 의해 이동된 폐기물은 인접하는 국가의 바다로 유입되어 그 국가의 해
양을 오염시켜 인접국가간의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이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관할수역 하에서는 연안국,관할수역 밖에서는 기국,그리
고 입항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국이다(동 협약 제210조 및 제216조).
우리나라에서의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1990년의 1,069천㎥에서 2004년

9,749천㎥으로 최근 15년간 약 9배가량 증가하였다.이중에서 하수오니와 축산
폐수는 각각 총 투기량의 16%와 24%를 점유24)하고 있다.전체 유기성 슬러지
투기량 면에서 보면,1993년에는 약 5만㎥에 미치지 못하였으나,2002년도에는
3백만㎥을 넘어서고25)있다.이것은 불과 10여년 만에 60배나 급증한 것으로
2003년 7월부터 직매립을 금지토록 한 1997년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
방자치단체가 100% 육상매립 하였던 폐기물을 상대적으로 처분 비용이 저렴한
해양배출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해양 투기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22)발효요건이 1972년 협약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비준 또는 가입이 필요
하나 2005년 10월 현재 런던협약 당사국 16개국을 포함한 21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며 2006년내 가입의사를 표명한 국가가 7개국이므로 2007년 발효 예상됨(“해
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3740,
2005.12.15.문서,9쪽 및 50쪽).

23)해양수산부장관,“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2005-233호(2005.10.7.).

24)해양수산부,앞의 문서,18쪽.
25)배재근,“국내 하수 슬러지 처리현황과 해결방안”,한국상하수도협회지 2003년 여름호,
한국상하수도협회(2003),29쪽.



있다.

444...해해해저저저개개개발발발기기기인인인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PPPooolllllluuutttiiiooonnnfffrrrooommm aaaccctttiiivvviiitttiiieeesssiiinnnttthhheeeAAArrreeeaaa)))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pollutionfrom sea-bedactivities)에는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과 국가관할권 밖의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으로 나눌 수 있다.전자는 해저광물의 개발,특히 석유나 천연가스의 채굴에
따라 생기는 오염으로 현재로 보아서는 해양오염 전체 중에 그다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앞으로 해저개발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해양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해저 석유개발은 시추로부터 생산단
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인 위험을 수반한다.통상적인 운용에서 발생하는 오염
(operationalspill),즉 토양이나 화학물질의 배출 등에 의한 피해는 시추회사가
책임지고,그 이외의 사고로 인한 오염(accidentalspill),즉 폭발이나 분출에 의
한 오염피해는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업계의 상례이다.특히,지하 석유층
에는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가 부존해 있으므로 시추과정에서 굴착할 때 폭발․
분출할 위험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하며,일단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막대하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개발에 의한 오염의 방지,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국내법령은 국제
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되며,각국
은 적당한 지역적 수준에서 각국의 국내정책을 조화시키도록 힘써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이때 이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각 연안국이다
(동 협약 제213조).또,각국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입법적,행정적,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4조).후자는 심해저의 개발에 따른 해양오염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나,장차 개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유엔해양법 협약에서는 심해저 개발에 기
인하는 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다.따라서 각국은 이에 관한 국내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



나 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
이 아니면 안된다(동 협약 제209조).이때,국제기준을 실시하는 국제기구는 국
제해저기구(InternationalSeabedAuthority;ISBA)가 된다.

555...대대대기기기기기기인인인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PPPooolllllluuutttiiiooonnnfffrrrooommm ooorrrttthhhrrrooouuuggghhhttthhheeeaaatttmmmooosssppphhheeerrreee)))

해양오염의 마지막 원인으로는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pollutionfrom orthroughatmosphere)을 들 수 있다.대기기인 해양오염원은
실제로는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만 이것을 육상오염원의 한 형
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다.26)이러한 형태
의 해양오염은 육상에서의 살충제,납 또는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그리고 산
업화과정의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방출된 오염물질로부터 다양한 합성화학물
질이 대기에 의해 해양으로 운반되면서 발생한다.여기에다 항공기의 운항,대
기 핵실험,우주사고 등과 같은 순수한 대기의 활동으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
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27)또한,산성비를 통한 육지 및 해상의 오염물
질은 궁극적으로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따라서 육상에
서의 활동 및 대기 중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결국 대기기인 해
양오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구
되고 있다.특히 태고의 원시 환경을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지던 북극이 지구상
에서 PCB나 DDT와 같은 중금속에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이것은 북
극에서 수 천㎞ 떨어진 곳에서 제조된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해류와 공기 흐름
을 통해 북극 지방까지 흘러와서 축적된 것으로 밝혀지면서28)세계적인 차원의
공동규제와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서는 대기기인 해양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

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국내법령에는 국제적인 규칙이나

26)Ludwik A.Teclaff& AlbertE.Utton (eds.),InternationalEnvironmental
Law(New York/Washington/London:PraegerPublishers,Inc.,1974),pp.248-250.

27)Ibid.,pp.61-62.
28)문화일보 2000.9.14.,BBC 인터넷판 2000.9.1./2005.12.13,SBS 방송 8시 뉴스
2004.9.16등 다수.



기준 및 항공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또한 이 안전에 관하여 각국
은 세계적 및 지역적인 규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러
한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 또는 기국이다(동 협약 제
212조 및 제222조).
한편 지구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1987년의 몬트리올 의정서 및 1992년

기후변화 협약 등의 채택에 따라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제해사기구가 1997년 제정하
여 2005년 5월 19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MARPOL73/78협약 부속서 Ⅵ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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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
는 5가지 주요 원인물질은 생활하수,산업폐수,농․수․축산폐수 및 비점원 오
염 등 오염을 차지하는 육상기인 물질과 선박에 의한 기름 및 쓰레기 배출 등
의 선박에 의한 오염과 육상오염물질의 해상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그 외에 대륙붕 및 심해저의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오염과 대기에 의한 오
염이 있으나 그 영향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하수는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어 연안으로 유입되며,최근 연안오염의 주

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생활하수는 각종 부패성 유기물질,부유물질,합성세제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연안역에서의 유기물질의 부패로 인한 용존산소 고갈 및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영양화 등의 악영향을 유발시
켜 연안역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진해만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
구량)로 환산한 가정하수에 기인한 오염 負荷量은 전체 부하량의 약 65%를 차
지할 정도로 동 해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폐수는 공장 등 산업체에서 생산 활동의 결과로 생성되는 각종 폐수로서

부유물질,부패성 유기물질,유독성 화학물질,중금속 등의 다양한 성질의 폐수



를 연안지역으로 방출하고 있다.특히 임해공단이 밀집해 있는 연안지역에 위
치한 해역의 오염이 심각하며,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곳에서는
Food-chain(먹이연쇄)을 통한 생물에의 농축으로 기형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름유출은 주로 유조선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원유의 대량 유출로 대

표된다.이 밖에도 육상으로부터의 석유관련 시설,선박,해저 유전,해양시설
등으로부터도 유출된다.유출된 기름은 어떤 종의 개체군을 제거,감소시켜 해
양생태계를 파괴하고,생물의 재이식을 지연 방해함으로써 서식지를 파괴시킨
다.유류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구조가 간단하지 않으며,분해에 걸리는 시간 또
한 매우 길다.따라서 오염은 단시간에 일어나지만 복원에 필요한 기간은 상상
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총 2,430여건의 유조선 사고가 발생

하여 35,500㎘의 기름이 유출되었고,약 3,30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지
금까지 100톤 이상의 대형 유출사고는 20여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예로 1995년의 SeaPrince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조선
사고시에는 13,604㎘의 기름이 유출되어 연안을 크게 오염시켜 많은 피해를 입
혔다.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양오염사고 현황을【표1】에서 살펴보면 발생건
수에서는 2000년 483건을 정점으로,유출량에서는1997년 3,441㎘를 정점으로 점
진적으로 감소추세29)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수․축산 폐수는 소규모 단위 영농활동,수산 및 축산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고농도의 유기물질을 함유한 폐수이다.최근 이들 산업의 기업화 추
세로 폐수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역의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비점원 오염(Non-pointsources)은 산림․농경지의 비료성분 및 농약성분,

도로 및 도시 시가지 등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은 특히 강우시 고농도로 일시에
연안역으로 유입되어 부유물질 및 영양염 등의 증대로 연안 해역의 부영양화
등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농약 및 도시 시가지로부터 유입되는 화학물
질 중에는 자연조건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해수 중에 체류하여 Food
-chain(먹이연쇄)을 통해 생물체내에 고농도로 농축되기도 한다.

29)해양경찰청장,2005해양경찰백서(인천:해양경찰청,2005),234쪽.



그리고 수산생물을 장기간 집약적으로 양식함으로써 양식 생물의 배설물이나
잉여 사료 등에 의해 해당 해역으로 직접 유입하는 자가 오염 부하는 특히 양
식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해수 유동이 크지 않는 지역의 오염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가령 연구의 일례를 보면 어류 축양식장의 냉동 사료의 질소량을 100으
로 볼 경우,용해 또는 현탁 상태로 6～13%,오줌 등으로 15～22%가 해수 중
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유발하며 사료찌꺼기로써 2～31%,배설물(분)로써
3～4%가 저질로 유입되어 저질 환경을 악화시켜 수질 오염을 유발하기도 하며
양식장 및 어장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은 물질의 종류도 영향도 다종다양하여 광범위하게 일

어나며,미량으로 존재하여 모니터링이 어렵고 분해가 잘 안되는 물질이 많으
며 미량일지라도 그 독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화학물질에 의
한 오염은 DDT,PCB,다이옥신 등과 같은 유독한 오염물질의 형태로 잘 알려
져 있으며 최근에는 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 및 높은 농축 특성 등의 문제로
국제적인 관심 및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이 많다.가령,선박 바닥도료
의 주성분으로 사용되어 선체를 수중생물의 부착으로부터 방지하는 능력이 탁월
한 TBT(Tributyltin)와 같은 물질은 최근에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이 강한 것으
로 판명되어 선진 해운국가로부터 규제30)를 받고 있다.주로 소각장의 소각과
정에서 합성되어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오염물질은 폐기물의 처리
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유에서도 검출되는 등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한편 외국이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외래종이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한 예는 무수히 많으며,외래종이 유입될 때는 그 기생 생물도 함
께 오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호주에
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의 밸러스트를 자국 연안에 배출하지 못하게
外洋上의 무해한 해수로 교환한 이후에 입항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어 국가간의 밸러스트를 통한 외래생물의 유입을
규제하는 BallastWaterManagement협약이 채택되었다.

30)Anti-FoulingSystem(유해방오시스템의 사용규제)협약이 2001년 10월 IMO에서
채택되었다.아직 국제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TBT가 함유된 방오시스템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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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국국국내내내 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오오오염염염 규규규제제제 법법법률률률

ⅠⅠⅠ...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

111...제제제정정정배배배경경경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有害液體物質,汚水,廢棄物 등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9호로 공포된 법률이다
(제1조).
이 법은 그 제정 이유31)에서 밝히고 있듯이 OILPOL1954협약의 개정에 따

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해상교역량 증가에 따른 해
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실상 이 법 제정 당시에 이미 OILPOL1954
년 협약의 後身인 MARPOL1973협약이 이미 채택되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 법은 MARPOL73/78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32)의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규정도 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즉,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33)

31)1954년 5월 12일 선진 제국가들은 영국에서 "기름에 의한 해수오탁방지를 위한 국
제조약"을 맺고 그 후 이 조약의 보완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공
동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며,한편 우리나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제간
의 교역이 활발하여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지고,또한 에너지 개발정책의 일환인
石油 자원개발을 위한 대륙붕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 등의 배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과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적정한 처리를 함과 동시에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임(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32)원명은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andOtherMatter,1972이며 일명 ‘LondonDumpingConvention1972(1972
LC)’라고 한다.1972.12.29채택되었으며 1975.8.30.발효되었다.

33)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 배출해역은 갑해역,병(동해,



와 처리방법으로 바다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이 적용되는 오염의 범위는 첫째,대한민국 영토에 접속되는

해역 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
염,『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구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
오염,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
해역 안에서의 해양오염이다(법 제3조).
이 법률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방향,해양오

염의 현황과 장래 예측 및 방지대책,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협
력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환경정책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
하고 연근해의 해양 환경상황 및 오염원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 측정망
을 구성하고 해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특히 양호한 곳으로써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

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환경보전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해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재 함평만,완도·도암만,득량
만,가막만 등 4개 지역이 환경보전해역으로,부산연안,울산연안,광양만,마산
만,시화호·인천연안 등 5개 지역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다34).

222...구구구성성성 및및및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이 법률 역시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과 같이 하위 법령으로서 시행령(대통령
령)과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11개장과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제1장(제1조～제4조의9)은 총칙,제2장(제5조～제23조)은 선박으로
부터의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제3장(제24조～제33
조의2)은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제4장(제34조～제36조)은 해

서해)해역,정(동해,기타)해역,무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34)해양수산부장관,“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3
호(2000.2.14.).



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제5장(제
37조～제46조의4)은 방제와 청소업 등,제6장(제47조～제52조)은 해양오염방제
조치,제6장의2(제52조의2제52조의9)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제6장의3(제52조
의10～제52조의16)은 해양오염환경조사,제7장(제53조～제70조)은 보칙,그리고
제9장(제71조～제80조)은 罰則이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35)으로써 68개 조문(제1조～제55조의 74개
조문 중 8개 조문 삭제)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해양오염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7개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장(제1조～제8조)은 총칙,제2장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에 대한 것으로써 3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제1절(제9조～제24조)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제2절(제25
조～제32조)은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36)의 배출규제이며 제3절(제33
조～제52조)은 폐기물 해양 배출업을 포함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37)의 배출
규제이다.
제3장(제53조～제70조)은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에 관한 사

항이며,제4장(제71조～제75조)은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또
는 폐기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이다.제5장(제76조～제85조의7)은 방제․청
소업 등,제6장(제86조～제115조)은 해양오염방제조치에 관한 사항이며,제7장
(제116조～124조)은 보칙이다.

333...주주주요요요 개개개정정정내내내용용용

이 법률은 1977.12.31.법률 제3079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해양오염방지

35)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36)MARPOL 73/78협약의 부속서Ⅱ(산적 유해액체물질)와 부속서Ⅲ(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37)MARPOL73/78협약 부속서Ⅳ(오수)와 부속서Ⅴ(쓰레기)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법 14차례,시행령 29차례,시행규칙 1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해양오염방지법에서의 주요 개정은 1986년,1991년 및 1997년에 이루어졌다.

1986년 개정에서 MARPOL73/78협약 수용에 따른 법제를 정비하였다.또한
1991년 개정에서 MARPOL73/78부속서Ⅱ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를 개정하였
으며,1997년 개정에서 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및 港灣國統制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그 외의 개정은 주로 항만법,어항법,수산업법,행정절차법,정부조직
법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 있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은 1987년,1989년 및 1991년에 이루어졌

다.1987년 개정에서 선저폐수방지장치의 설치 범위를 총톤수 50톤 미만의 유
조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으로 확대하였다.1989년 개정에서는 폐
유 등의 위탁 처리 증빙서류를 선내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1991년 개정에서는
적용 대상 해역을 종전의 영해법에 의한 영해 및 내수에서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전관수역까지 확대하였다.그 외의 개정은 정부조직법,공유수면관리법,
도시계획법,어장관리법,행정규제기본법.행정절차법,환경정책기본법 등의 관
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 있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은 1987년,1989년,1991년 및 1998년에

이루어졌다.1987년 개정에서 糞尿 등 폐기물 배출 규제 대상 범위를 탑승인원
50인 이상의 선박에서 탑승인원 20인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하였다.1988년 개
정에서는 MARPOL73/78협약 수용에 따른 세부 기술적인 기준 등을 도입하
였으며,1993년 개정에서는 MARPOL73/78부속서Ⅱ의 세부적용 기준을 수용
하였다.1994년 개정에서는 MARPOL73/78부속서Ⅴ의 가입에 대비한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또한 1995년 개정에서는 MARPOL73/78부속서Ⅰ의 개정38)에
따른 이중선체구조 등의 규정 개정이 있었다.1996년 개정에서는 선박 및 해양
시설의 자재 약제 비치기준 등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1997년 개정에서는 폐유
저장용기의 비치의무 대상을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하였으며,1998년
개정에서는 이중선체구조의 설치 의무 대상을 재화중량톤수 500톤이상으로 확
대하였다.그 외의 개정은 정부조직법,행정규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
에 따른 개정이 있었다.

38)1992년 개정.MEPC52(32).



444...벌벌벌칙칙칙 규규규정정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에서 과실로 인하여 기름을 배출하거나 유해액체
물질,포장 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71조),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해양
시설에서 기름 등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72조).또한 선박에서 과실로 인하여 유
해액체물질이나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73조),선박에서 과실로 인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해양시설에서 과실로 인하여 기름 등 폐기물을 배출한 경
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4조 제1항)을 부과하
고 있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영업
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인도
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5조).

ⅡⅡⅡ...수수수질질질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법법법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동 법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규제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과정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그리고 배출 부과금 제도의 확대에 의한 경제
적 유인,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율적 오염저감을 유도하
는 쪽으로 정책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특히 수질오염상태가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특
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 내의 사업장



에 대해 배출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9조).또한 수질
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법 제28조),공공수역에 특정 위해물질 또는 특정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및 분뇨,동물의 사체,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법 제29조 제1항).또한 수자원이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서 통행제한이나 점용 및 매립에 따른 필요조건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다.(법 제29조의3,법 제30조).
방지시설 설치(법 제10조)를 위반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배출시설 등의 가동 개
시 신고(법 제14조)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거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킬 경우,분뇨․축산폐수,
다량의 토사를 버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배출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 및 과
실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직벌 방식을 취하고 있어(법 제56조 내지 제61조)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위해물질에 대하여 엄벌하고 있다.그리고 이 법은 항만이
나 연안수역과 같은 해상부분도 규제39)하지만 육상오염에 대한 규제에 주안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상기인 해양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충
분치 못하다.

ⅢⅢⅢ...폐폐폐기기기물물물관관관리리리법법법

1991년 3월 8일 제정된 이 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처리를 위한 기준과 규제를 규정하고,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39)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수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
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수질환경보전법 제2
조 제4호).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쓰레기․연소재․오니(찌꺼기)․폐유․폐산․폐알카
리․동물의 사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2조).
그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사업장 일반폐
기물)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그
리고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조직의 적출물과 실
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
를 줄 수 있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말하며,‘생활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사업장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
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기타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국환경자원공사
법』,『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40).
한편 정부는 폐기물의 매립에 따른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와 폐

기물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생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폐
기물의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증가됨으
로써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가 증가하고 있다.

ⅣⅣⅣ...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관관관리리리법법법

1961년 12월 19일 제정된 이 법은 公有水面의 관리,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公共危害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

40)환경부장관,앞의 2005환경백서,579～580쪽.



공유수면에 공작물의 신축,개축,준설,굴착,토석채취,식물재배,점용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管理廳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5조),방치된 선박이나
폐자재 기타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13조).또한 공유수면
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축산폐수,동물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15조).이 금지 행위를 한 경우나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
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방치된 물건 등에 대한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ⅤⅤⅤ...오오오수수수․․․분분분뇨뇨뇨 및및및 축축축산산산폐폐폐수수수의의의 처처처리리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법법법률률률

1991년 3월 8일 제정된 동 법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
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수나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배출 기준을 정하여 수질오염을 감소하도록 하고 있다.특히,오염유발이 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법 제29조)하도록 하고 있다.
육상에서 발생된 분뇨나 축산폐수 중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주로 바다에

투기를 하게 되는데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즉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이상
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미만인 것을 말한다)의 폐기물은 확산식 처리방법
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또한 가축분뇨의 경우 해양에 투기하려면 반드시
전처리 돼야 하며 털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기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2011년에는

해양투기량을 2004년 975만톤의 5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축산



폐수 등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킬 계획41)이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

우,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3조).분뇨를 적정 처리
할 수 있는 장소외의 곳에 함부로 버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4조).분뇨나 축산폐수의 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법 제56
조).

ⅥⅥⅥ...기기기타타타 국국국내내내법법법률률률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를 목
적으로 하여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이 법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 및 항
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토석,
죽목,어구 등 폐기물을 버리는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석탄,돌,벽돌 등 흩어
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할 경우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이러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
『항만법』은 1967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수질오염 등으로 인하
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 외
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44조).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1)농어민신문 축산면,2005.12.2.



『어항법』은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
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9년 5월 19일에 제정되었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항구역 안에서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
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2조),이 규정
위반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33조).만
약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은 1991년 12월 14일 제정되었으며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

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골재채취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일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22조),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
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8조).또한 자연환경 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
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골재채취 구역의
변경,채취의 중지,시설물의 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30
조).이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50조).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습지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997년 3월에 가입한 람사협약42)을

42)람사협약은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조인되어 75년 12월 발효된 정부
간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
약’(ConventiononWetlandofInternationalImportanceEspeciallyasWaterfowl
Habitant)이다.
명칭만으로 볼 때 물새 보호 협약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습지가 물새 서식

지인 것 외에도 어류,양서류,파충류,포유류와 식물 등 種 다양성을 유지하고 인간
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람사협약은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생태
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다른 나라의 토지일지라도 지구 전체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호하자는 것이다.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1999년2월8일 제정되었다.습지는 淺水,汽水 또는 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
지를 포함43)한다(법 제2조 제1호).
습지보호지역을 면허 없이 매립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3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습지보호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 형질 변경의 제한 행위를 위반하거나 습지의 수위 또
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승인 없이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4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이 법 역시 행위자와 그
사용주에게 양벌(법 제26조)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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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유출된 기름은 증발하거나 용해되거나 가라앉지 않으며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수를 오염시켜 연안 해양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한편 해류와 바람에 밀려 광대한 범위로 해안선에 여러
가지 손해를 확대시킨다.그러므로 다수의 조선소와 정유소가 존재하며 멕시코
해류의 영향을 받아 육지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배출된 기름일지라
도 해안에 표착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영국과 유럽대륙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선박에 의한 해양의 오염을 문제시해왔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대암산 용늪과 경남 창원 우포늪을 대상습지로 등록해 놓았다.
람사협약 대상습지 선정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대부분 대상습지
에 해당되지만 농림부,건설교통부 등 개발부처에서 갯벌을 대규모 간척사업의 대상
으로 보고 있어 등록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43)람사협약에서는 습지를 ‘수심 6m 이내의 물구덩이’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습지
에는 강,호수,늪,물댄 논,갯벌,썰물 때 깊이가 6m이하인 바다도 포함된다.

44)박영선,IMO업무해설(부산:해인출판사,1996),111～113쪽.



이러한 움직임은 해운업의 국제 활동 특성상 어느 한 국가만 시행해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해서 국제적인 통일조약에 의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
함으로써 1926년에 미국이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워싱턴에서 개
최한 바 있다.이어서 1934년에 영국이 이 문제를 국제연맹에 제의하여 1935년
에 국제회의에 부의할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3국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 정부의 주도로 1954년 4월 26일부터 5월 12일

까지 런던에서 기름에 의한 해양의 오염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고 ‘1954년의 기
름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 1954)을 채택하였으며
1958년 7월 26일에 발효되었다.
그 뒤 이 협약의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여 1962년에 1954년 협약의 개

정조항이 채택되었다.이 개정은 1967년 5월에 발효되었는데 규제대상인 ‘유조
선’을 총톤수 150톤 이상으로 하고 기름의 배출금지해역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
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뒤 1967년 3월 118천톤의 원유화물 중 절반을 유출시킨 총톤수 6만톤급

탱커 ‘TorreyCanyon'호 사건45)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량의 기름 유출사고로
말미암아 해양의 오염은 국제적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이제까지의
국제협약만으로는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9년 10월에 ‘1954년의 기름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

제협약’을 개정하는 1969년의 개정협약’(The 1969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ConventionforthePreventionofPollutionoftheSeabyOil,
1954:OILPOL)과 ‘1969년의 기름오염사고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해상의 개입
에 관한 국제협약’(TheInternationalConventionrelatingtoInterventionon
theHighSeasincasesofOilPollutionCasualties,1969)이 제정되었다.이
협약들은 1978년 1월 20일,1975년 5월 6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이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박에 의한 ‘1954년의 기름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에 대하여 개정이 거듭되는 동안에도 기름

45)1967년 3월 18일 유조선 Torrey Canyon호가 영국 남서단에서 좌초되어 원유
93,000㎘가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 해안 300여㎞가 오염되고 10만 마리 이상의 조
류가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 해상 운송량과 탱커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또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
는 화학물질은 점점 늘어나서 1954년의 협약으로써는 도저히 해양의 오염을 방
지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969년의 IMCO 총회에서는 완
전히 새로운 협약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여 1973년 10
월에 런던에서 개최되었다46).
이 회의에서 ‘1973년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

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PreventionofPollutionfrom Ships,1973
:MARPOL1973)을 채택하였으나,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부담 때
문에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효될 전망
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78년에 개최된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
회의’(InternationalConferenceonTankerSafetyandPollutionPrevention:
TSPP)에서 1973년 MARPOL 협약을 대폭 수정한 1978년 MARPOL 의정서
(1978Protocol)를 마련하였다.이것이 바로 MARPOL73/78이라 줄여서 부르는
｢1978년의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1973년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forthePreventionofPollutionfrom
Ships,1973asmodifiedbytheProtocolof1978thereto)이다.이것은 1973년
MARPOL협약의 일부를 수정하는 한편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도 모두 받아들
인 것으로서,결과적으로 母 협약인 1973년 MARPOL협약을 흡수한 1개의 문
서로 볼 수 있다.
한편 선박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MARPOL73/78협약 부속

서Ⅵ이 1997년에 채택되었다.이 부속서 또한 기존의 MARPOL73/78협약과
함께 하나의 협약으로 간주한다.동 협약의 원명은 “Protocolof1997toamend
the InternationalConvention forthePrevention ofPollution from Ships,
1973,asmodifiedbytheProtocolof1978relatingthereto”이며 국내법인 해
양오염방지법에서는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
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으로 명명되었다.47)

46)조병용,“해양사고 조사․심판의 국제적 동향”,해양안전(2001년 겨울호),중앙해양
안전심판원,9쪽.

47) 국회 홈페이지- 정보광장 - 국회 통과 새법률 - 해양오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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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73/78협약은 9개 조문의 본문,2개의 의정서 및 6개의 부속서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사항은 모두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본문에는 당사국의 의무사항으로서 MARPOL 1978 의정서,부속서 및

MARPOL1973협약의 효과를 인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각각의 규정은 단
일 협약으로 간주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동 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부속서Ⅰ 및 Ⅱ는 필히 가입을 하여야 하

는 필수 부속서인 반면에 부속서 Ⅲ,Ⅳ 및 Ⅴ는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비준이
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48)으로써 동 협약의 원활한 운영과 각 부속서의
조속한 이행을 기하고 있으며,부속서Ⅱ의 시행을 1978년 의정서의 발효일로부
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78년 2월 17일 채택되어 1983년 10월 2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MARPOL

73/78협약은 78년 채택된 이후 IMO 산하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ProtectionCommittee;MEPC)의 주도아래 여러 차례의 개정되
어 왔다.
이 협약은 1984년 이후 거의 매년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대형 해양사고 이

후에는 그 사고원인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대한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부속서Ⅰ에 대한 1992년과 2001년

개정을 들 수 있다.이것은 1989년 알래스카 해안에서 좌초한 ExxonValdez
호49)사고와 1999년 12월 12일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Ericka호 사고50)에 대

(http://www.assembly.go.kr/index.jsp)참조(2005.12.24.Search).
48)1973MARPOL협약 전문 제14조.
49)ExxonValdez호(214,861DWT)가 Alaska의 PrinceWilliam Sound만에 좌초되어
약 27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유출되어 세계 최대의 어장인 Alaska연안은 길이 8마일
및 폭 4마일 정도가 원유로 오염됨으로써 4천 마리의 알래스카 해달이 떼죽음을 당
하는 등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오염으로 기록되었고 지난 수년 동안 미국에서 논
란을 벌여온 유류오염에 관한 법률(OPA 1990)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백점기,
“유조선 엑슨발데즈호 좌초사고의 교훈”,대한조선학회지 제29권제2호,대한조선학
회,1992,27~31쪽:박영선,“미국의 기름오염방지법 심층분석”,해양안전소식지 2000
년 겨울호,중앙해양안전심판원(2000),81쪽~93쪽 ;산하온 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sanhaon.or.kr/subpages/body8/body8.htm)등 다수).

50)선체가 두 동강나면서 침몰하여 실러 있던 2만8천톤의 기름 중 유출된 1만2천 톤



한 대책이 협약에 반영된 결과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배기가스나 연료유의 성분 규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규제를 통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서Ⅵ을 도입한 것이
다.이는 동 협약이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물질과 선내 생활상 발생하는 하수
나 폐기물에 의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
기가스 등에 의한 대기의 오염방지를 규제하는 차원으로 발전하였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속서Ⅰ은 MARPOL73/78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속서로

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규제대상은 원유,중유,슬러지,
폐유 및 정제유 등 모든 형태의 석유류이나 부속서Ⅱ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은
제외된다.
이 규정의 적용은 150톤 이상의 탱커와 400톤 이상의 탱커이외의 모든 선박

이며,이들 선박은 유수분리장치,기름 배출감시 제어장치,COW(원유세정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또한 기름의 해양 배출요건 및 기록 유지와
SBT(분리 밸러스트 탱크),이중저 선체구조,슬러지/슬롭탱크 등의 선체 구조
부분에 대하여도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Ⅱ는 해양에 유출될 경우 인간의 건강이나 해양환경에 위해 또는 해독

을 끼치는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며,이러한 물질의
해양 배출 요건,잔유물의 해양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관 및 스트리핑 장치 등
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유해액체물질은 그 危害度에 따라서 A～D급으로 나
누어지며 또한 그 배출요건도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부속서Ⅲ은 포장된 형태 또는 화물컨테이너,이동식 탱크,도로용 탱크차에

넣어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 규칙에는 유해물질의 포장,표시 및 표찰,적부방법,적재수량의 제한에 관
한 일반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Ⅳ는 선박으로부터의 下水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으로 선내 생

은 마침 프랑스를 강타한 폭풍을 힘입어 5백 km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덮쳤다.이
배의 거대한 기름 탱크에는 아직도 1만6천 톤의 기름이 담겨 있어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이다(최재선,한철환,“프레스티지호 사고에 따른 선박안전 강화동향과 파급효
과”,KMI해양수산 현안분석 2003-01,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3)).



활상 발생한 하수를 처리 및 배출하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Ⅴ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합성 로우프,플라스틱,Dunnage,음식찌꺼기

등의 쓰레기(Garbage)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으로서 이들 쓰레기의 처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Ⅵ은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선박연료 배

기가스의 황 화합물,질소 화합물,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이다.
이 의정서는 체결국이 15개국 이상,체결국의 상선 선복량이 총톤수로 세계

전체의 50%이상에 이르렀을 경우에 발효한다는 조건에 따라 2004년 5월 18일,
사모아가 15번째의 비준국이 됨으로써 그 발효 조건이 충족되어 의정서가 채택
된 1997년 9월 26일로부터 약 7년 후인 2005년 5월 19일 발효되었다.
이 부속서는 MARPOL73/78협약이 일반적인 해양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박 운항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오존파괴물질로 규정된 할론과 염화불화탄소를 선박에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금지하며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규제하며,연료의
연소시에 발생되는 황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을 제한하고 있다.또한,발암성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51)의 대기방
출을 줄이기 위해 유조선 및 케미칼 운반선의 화물 적양하시에 발생되는 휘발
성 유기 화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선박과 부두시설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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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산성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1987년 헬싱키 의정서,프레온가스에 발생하는 오존층 파괴를 감소시키기
위한 1985년 비엔나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52),온실가스에 의해 발생되

51)“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volatileorganiccompounds)”이란 대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환경부장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2-219호(2003.1.6.)).

52)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1992년 기후변화협약53)등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들은 주로 육상의 공장,발전소,자동차 등에 의한 오염물

질의 감소를 그 주요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이
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박 등 해상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1997년 9월 26일
MARPOL73/78협약 부속서 Ⅵ장으로 대기오염방지규칙을 채택하였다.
동 부속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방지

를 위한 검사 및 증서의 교부,오존파괴물질의 배출 및 신규 설치 금지,황산화
물의 배출감소를 위한 선박연료유의 품질기준,화물 적재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배출 방지를 위한 설비,선박 내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감소를 위한 규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선박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

관출력 130kw이상의 디젤기관은 기관의 분당 회전수(rpm)에 따라 질소산화물
의 배출량이 적은 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그 구체적인 기준은 분당 회전수가

미만이면 질소산화물이 이하 ～ 이면
이하 이상이면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

은 협약의 발효여부와 관계없이 년 월 일 이후 신조되는 기관부터 적용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관 제조 때뿐 만 아니라 선박탑재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에는 선박뿐 만 아니라 시추선과 해상
플랫폼도 포함된다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와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등 현재까지 3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 의정서들을 모두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
서 체제라고 한다(환경부장관,앞의 2005환경백서,94～95쪽).

53)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며,1997년 12월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의 2000년 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설정한 『교토의정서』 채택하였다.2008∼2012년간 선진국 국가전체(터키 제외)
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되,국가별로 -8%에서
+10%까지 차별화하고 있다(환경부장관,앞의 2005환경백서,88～89쪽).



또한 선박 기관의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황산화물 의 감소를 위하여 선
박연료유에 함유된 황 함유량을 규제한다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해역 을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에는 황 함유량이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일반해역에서의 황 함유량은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
연료유의 품질 서류와 샘플을 일정기간 선박 내에 보관토록 요구된다
냉장설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할론가스나 염화불화탄소 등이 오존

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 물질이 함유된 설비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며 선박에 탑재된 이러한 설비를 폐기할 때는 지정된 업체에서 회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원유나 케미칼 등의 선박 적재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해상 터미널에 이러한 물질을 회수 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박에도 선박에서 발생된 물질을 육상시설로 이
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한 쓰레기의 소각시 생성되는 다이옥신 등의 유

해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화물 잔류물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포함물질 할론 함유 석유제품 등의 선내소각을 금지

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각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ARPOL
73/78협약 부속서Ⅵ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한편 이러한 규제물질과 관련된 국내 규정에는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

법』과 산업자원부 소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등에 관한 법
률』이 있다.그런데 MARPOL73/78협약 부속서Ⅵ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가 동 부속서Ⅵ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MARPOL73/78협약의 규제물질에 대한 규정이나 정유업체와 같은 관련 이해
당사자가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쉽게 이루
어지지 않아 국내법 제정이 국제협약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되
고 있다. 동 법률은 2004년 12월 11일 입법예고 후 2005년 6월 국회에 상정55)

54)2005년 12월 현재 MARPOL73/78협약 부속서Ⅰ 및 부속서Ⅱ에 규정된 발틱해를
말한다.
55)해양수산부공고 제2004-159호(2004.12.11)로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하였으나 연료유의 품질기준(황산화물의 배출 방지를 위한 황 함유량 제한)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2005년 6월 국무회의 통과가 이루어졌다.



되었으며 2005년의 정기국회 마지막 전날인 2005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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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MARPOL73/78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된 것을 살펴보면 부속서
Ⅰ은 국제 발효일인 1983년 10월 2일 보다 1년가량 늦은 1984년 10월 23일에,
부속서Ⅱ는 국제발효일과 같은 1987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다.그러나 부속서Ⅲ
은 국제발효일인 1992년 7월 1일보다 4년가량 늦은 1996년 5월 28일에,부속서
Ⅳ는 국제법규보다 빠른 1987년 이전에 도입되었으나 부속서Ⅴ는 국제발효일인
1988년 12월 31일보다 8년여 가량 늦은 1996년 5월 28일에 수용 완료하였다.
이는 국제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대부분 국제협약은 국내 법률로 수용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수동적으로 접근하여 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신 협약 부속서인 부속서Ⅵ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2005년 5월 19일

국제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동 관련 법률이 2005년 12월 8일 국
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1월경에 국제해사기구에 기탁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써 동 규정의 국제 발효일보다 약 1년 정도 늦은 2006년 4월경에 국내에서 시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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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의 원명은 ConventiononthePreventionofMarinePollutionby
DumpingofWastesandOtherMatter,1972이다.
영국,서독,미국,벨기에 등 선진 공업 국가들은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하수 오니,준설 폐기물,방사성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1940년대부터 이들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여 왔
다.그러나 해양은 이러한 폐기물들을 무제한으로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먹이사슬을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해
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다.
1971년 6월 국제해사기구는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해양오염에



관한 정부간 작업반(IWGMP)’를 설치하고 런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해양투기에 관한 정부간 회의’가 개최
되어 조약안을 정비하였고 동 협약안을 1972.10.30～ 11.13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해양에서의 폐기물의 투기에 관한 협약의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총 22개 조문의 협약 본문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부

속서Ⅰ은 투기금지물질(Blacklist),부속서Ⅱ는 투기에 특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물질(Greylist),부속서Ⅲ은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Whitelist)를 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 해양에 적용된다.즉,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내수를 제외한 전 세계의 해양이 장소적 적용범위가
된다.
한편 동 협약의 가입 및 비준국은 81개국이며,런던협약 당사국들의 이행 준

수를 강화시키기 위해 의무 세부사항을 규정한 런던협약 1996의정서는 26개국
가입시 3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현재 21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므로56)머지않은
시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분뇨를 동해해역에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며,1984년

12월부터는 산업폐기물을 서해 병해역에 배출하였다.그 후 폐기물 해양배출량
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9,749천㎥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현재 폐
기물 해양 배출업은 21개사로 41척의 폐기물 운반선이 운항하고 있으며,폐기
물 위탁처리 신고업체는 5,200여개이다.57)

ⅢⅢⅢ...111999666999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 협협협약약약

이 협약의 원명은 InternationalConventionRelatingtoInterventiononthe
HighSeasinCasesofOilPollutionCasualties,1969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아
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1967년 3월 영국 남서해상에 좌초된 TorreyCanyon호에 의하여 발생한 대량

56)환경부장관,앞의 2005환경백서,691～697쪽.
57)해양경찰청장,앞의 2005해양경찰백서,292쪽.



의 기름 유출사고시 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국 정부는 54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이 사고 선박에 폭격을 가하여 선체에 남아있던 기름을 태워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량의 기름 오염사고시 공해상의 개입조치에 관한 海事公法
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어 1969년 11월 29일 벨기에 브르셀에서 개최된 해양오
염손해에 관한 국제 법률회의에서 이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17개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외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사고를 일으켰거나 손상을 당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야기할 위험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한과 공해자유의 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공해상의 개입’에 관하여 일정
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선박만이 해당되고 다른 나라의 영해나 대륙붕

에 있는 석유를 탐사 시추하는 해양시설 등은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ⅣⅣⅣ...111999999000OOOPPPRRRCCC협협협약약약

이 협약의 원명은 InternationalConventiononOilPollution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1990이다.동 협약은 1989년에 있었던 Exxon
Valdez호 좌초사고를 계기로 1개 국가의 방제능력만으로는 대형 기름 오염사고
를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인식 아래 미국의 제안으로 1990년 11월
IMO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개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 및 10개의 결의서로 구성되어 있으

며,기름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국은 개별적 또는 공동으
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정부의 公用船舶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따라 2000년에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방제선,예인식 기름저장용기 등의 방제장비를 확충하고 각 지역별 방제훈련을
관련 업․단체와 같이 실시하는 등 국가 방제능력을 확충58)하고 있다.

58)해양경찰청장,앞의 2005해양경찰백서,269～284쪽.



ⅤⅤⅤ...육육육상상상기기기인인인 오오오염염염으으으로로로부부부터터터 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보보보호호호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범범범지지지구구구 실실실천천천계계계획획획
(((GGGPPPAAA 111999999555;;;WWWaaassshhhiiinnngggtttooonnnGGGlllooobbbaaalllPPPrrrooogggrrraaammmmmmeeeooofffAAAccctttiiiooonnnooonnnttthhheee
PPPrrrooottteeeccctttiiiooonnnooofffttthhheeeMMMaaarrriiinnneee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fffrrrooommmLLLaaannnddd---BBBaaassseeedddAAAccctttiiivvviiitttiiieeesss)))

해양환경보전 및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양환경훼손
방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GPA는 유엔환경계획
(UNEP)59)산하 프로그램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은 아니
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 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협약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연안 국가,국제기구,비정부기구 등의 해양환경 보전경험을 토대로 워
싱턴에서 108개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되었으며,1996년 유엔지
속가능위원회(CSD)에서 GPA실행계획이 제안된 이후 1999년 네덜란드 헤이그
에 총괄사무소가 설치되었다60).UNEP에서 운영하는 地域海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 실행프로그램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GPA는 정책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61).
초기 단계 GPA는 육상기인오염원 저감이 해양환경보호에 매우 중요한 전략
이라는 점을 선언(WashingtonDeclaration)형태로 제기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59)UN 차원의 환경관련 활동에 대한 방향설정과 조정 등을 통하여 정책지침을 제공
하고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평가 및 교환을 촉진하고
자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의 권고와 제27차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으며 각 대륙별로 6개 사
무소(아․태지역은 태국 방콕)가 있다(앞의 2005환경백서,129쪽).

60)협력기관 :IMO,WHO,FAO,WMO,UNDP,UNIDO,IOC/UNESCO,IAEA,GEF
GEF관련 GPA 협력기구 :GIWA(GlobalInternationalWatersAssessment),지

중해․남지나해․홍해․러시아북극해 전략적 실천계획(SAP)등
공동프로그램을 통한 협력기관 :생물다양성협약(CBD),UNESCO,WMO,유엔해사․해양

법협약과(DOALOS)
협력관계 비정부기구 :해양보호자문회의(ACOPS),WWF,IUCN.

61)흑해,카리브해,동아프리카해,동아시아해,ROPME SeaArea(쿠웨이트),지중해,
북서태평양,홍해․아덴만,남동태평양,북동태평양,남태평양,남아시아,남서대서양
상부,아프리카 서해․중부해,등 14개 지역해 프로그램이 있으며,남극해,북극해,
발틱해,북동대서양 등 UNEP협력프로그램이 있음.GPA와 지역해 프로그램을 지
원하기 위해 GIWA(GlobalInternationalWatersAssessment;전지구 지역해 평가
프로그램)는 지역해별로 환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UNEP2000,한국해양수산개
발원,2000).



역설하였다.이후 전문가 그룹의 연구결과와 국제사회 GPA관련 이행 경험을
토대로 2000년 9월 개최된 제55차 유엔총회와 2001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1차
정부간 회의는 GPA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GPA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55차 유엔총회는 해양분야 자문회의(Consultative Process on Ocean
Affairs)의 권고에 따라 육상기반 활동에 의한 해양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GPA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된 유엔 기구 및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GPA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차 정부간 회의는 육상 기인 오염원의 분류 체계62)에서 관리 우선순
위와 함께 향후 GPA의 실행을 위해 지역해 프로그램 차원의 자발적 규제 실
행을 합의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GPA 이행을 위한 연안 및 해양관리체
제 개선방향 중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역
해 프로그램의 영역 확대 및 역량 강화’와 ‘국가와 지자체의 개발계획 및 실천
계획의 GPA 통합’을 들 수 있다.

ⅥⅥⅥ...밸밸밸러러러스스스트트트수수수 관관관리리리협협협약약약(((BBBaaallllllaaassstttwwwaaattteeerrr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CCCooonnnvvveeennntttiiiooonnn)))

이 협약은 선박 밸러스트수63)(Ballastwater)를 통한 수중 미생물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로 국제적인 밸러스트수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선박의 밸러스트수를
통하여 유해한 유기물질이나 병원균의 이동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밸러스트
수 배출관리를 위한 협약 채택을 IMO에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제37차 회의(1995.9)에서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결의서 Res.MEPC67(37)로 채택

62)하수,지속성 유기오염물질,방사성물질,중금속,유류,영양염류,침전퇴적물,쓰레
기,서식지 파괴/물리적 변형 등 9가지 육상 활동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
상 활동을 분류함(생활하수,WHO;지속성유기독성물질,화학물질안전에 관한 정부
간 기구 등;방사능물질,IAEA;영양염 및 퇴적물 이동,FAO;유류 및 폐기물,
IMO;자연환경변화,UNEP).

63)선박 밸러스트수(BallastWater):선박의 안정성과 운항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의 탱크내에 싣거나 배출하는 해수.



하였으며,MEPC 제49차 회의('03.7.14~7.18)에서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초안이 마련되었고 동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가 ’04.2.9~2.1374개국 정부대
표가 참석한 가운데 IMO에서 개최되었다.
이 외교회의에서 제49차 MEPC에서 마련된 협약초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초안위원회 및 총회의 논의를 거쳐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그 후
속조치를 위한 아래와 같은 4개의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 결의서 1:밸러스트수 관리협약에 관한 IMO의 향후 작업
․ 결의서 2:규칙D-5(성능기준 재검토 의사결정방법)의 사용에 관한 결의서
․ 결의서 3:기술협력과 지원증진을 위한 결의서
․ 결의서 4: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의 부속서 검토

이 협약은 회원국 30개국 이상 비준 및 세계 상선대 총 선복량의 35%이상이
충족한 뒤 12개월 후에 발효하게 된다.밸러스트수 관리의 시행시기를 고정연
도를 정하는 방법과 협약 발효후 ()년으로 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유럽,
미국 등이 조기에 시행을 하기 위해 고정연도를 지지하였다.밸러스트수 관리
시기를 고정연도로 결정된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하여 미국은 2007
년,유럽은 2009년,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2014년을 제안되었으나 표결로써
2009년이 채택되었다.그리고 현존선에 대하여 밸러스트수 처리 설비의 설치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밸러스트수 교환방식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자는 안(祖附條
項 :grandfatherclause)은 일본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의 반대로 수
용되지 못하였으므로 2014년부터는 현존선에도 이 협약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밸러스트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ⅦⅦⅦ...AAAFFFSSS(((AAAnnntttiii---FFFooouuullliiinnngggSSSyyysssttteeemmm))) 협협협약약약

방오제(Anti-foulingagent)란 선박,해양 설치 구조물의 해수와 접촉하는 부
분에 따개비․홍합 등 부착생물이 달라붙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페인트나 합성
수지에 첨가하는 첨가제를 말한다64).이러한 방오제로는 주석(Sn)원소가 함유

64)환경부장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2003.1.6,환경부고시 제2002-219호,
237쪽.



된 유기 화합물인 유기주석화합물(organo-tincompounds)이 많이 이용되고 있
으며, 여러 종류의 유기주석 화합물 중에서도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tins)과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triphenyltins)많이 이용되고 있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선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페인트에

함유된 TBT65)유기화합물로 인한 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서에서 사전 예방원칙을 제시하여
1995년 9월에 IMO에서 Res.MEPC.67(37)로 이를 채택하였다.
1999년 11월 IMO에서는 A.895(21)결의서를 채택하면서 MEPC 작업반에서

이와 관련된 협약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MEPC 제39차～제46차 회
의에서 AFS협약 문안을 마련하였고 2001년 외교회의에서 AFS 협약을
MARPOL73/78협약의 별도 협약으로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전 세계 선복량의 25% 이상에 달하고 2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

준한 뒤 12개월 후에 발효된다.주요 내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선박에 새로
운 TBT 방오도료의 사용이 금지되며,2008년 1월 1일부터는 TBT 방오도료가
선박에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이 협약은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국제방오시스
템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다만,길이 24m 이상으로써 총톤수 400
톤 미만 선박은 방오시스템 선언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경부 소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단계별로 TBT

의 제조,수입 및 사용을 제한66)하고 있다.제1단계는 2000년 3월 9일부터 어
선,어망,어구,잡종선,해양시설 및 항만시설 등에 사용을 금지하며,제2단계
는 2001년 6월 29일부터 내항 여객선에의 사용이 금지된다.제3단계는 2002년
7월 1일부터 내항 화물선에 사용이 금지되며,제4단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사용이 금지된다.즉,이 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지도
않았고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지만 국내 법률에 의

65)TBT(tributyltin)는 주석에 3개의 부틸기가 결합된 유기 주석으로 해양환경에서
매우 유독한 화합물로서 1960년대 이후 anti-foulingagent(생물부착 방지용 防汚塗
料)의 효능이 높아 선박이나 양식어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66)환경부장관,“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02-67호(2002.4.26)및 환경부고시 제2003-163호(2003.9.16).



거 이미 이 협약이 발효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에
새롭게 사용되는 페인트는 유기주석이 함유되지 않는 TIN-FREE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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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 형형형법법법의의의 범범범위위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체계를 총칭하여 “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환경법은 기존의 법체계에 의해서 분류하는 헌법,민법,형법,행정법,국제
법 등에 의한 “세로”분류체계에 의한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세로 분류체계에
의한 각 분야 중에서 환경에 해당되는 “가로”부분만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 사
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즉,각 개별 법률 중에서 환경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을 환경헌법,환경형법,환경행정법,환경국제법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 횡
단면법(Querschnittsrecht)67)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것은 환경법이 독립
적인 법률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각 개별 법률에 산재하는 대기,토양,수질,소음과 먼지 같은 생활환

경침해 등 환경에 대한 오염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환경형법
이라고 할 수 있으며,해양환경의 오염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해양환경 형법
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환경형법은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처럼
독립된 개별 법률도 있지만 대부분은 각 개별 법률의 마지막“章”에 “罰則”조항
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양환경 형법 역시 독립된 법률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벌칙을 두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해양환경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
오염방지법』을 위시하여 『수질환경보존법』,『공유수면관리법』,『폐기물관
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습지보존법』,『골재
채취법』,『항만법』,『어항법』 등도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이들을
보호객체에 따라 분류하면 해양환경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
법』,『습지보전법』,『공유수면관리법』,『골재채취법』,『항만법』,『어

67)조병선,환경형법(청주:청주대학교 출판부,1998),46쪽.



항법』 등과 육상오염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폐
기물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 형법의 범위는 이들 개별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가

그 주요대상으로써 바다오염에 대한 규제 법률이며 환경형법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ⅡⅡⅡ...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 형형형법법법의의의 특특특징징징

환경형법은 행위자의 위법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즉,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술적,과학적인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증거
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이것은 특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만이 범법행위이며 범법행위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油性 혼합물을 유수분리기(Oily Water

Separator)를 통하지 않고 바다로 배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68)이지만,
기기의 노후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법규에서 요구되는 기준69)을 만족할
수 없는 유수분리기를 통하여 유성혼합물을 배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배출
되는 물의 유분 함유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다면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또한 이러한 조사도 현장에서는 바로
수행할 수 없고 정밀한 실험기구가 있는 장소로 보내야 하며,그 결과 산출까
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느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항만 내 오염사

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행위자가 현행범이 아닌 한,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분명히 오염 행위자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자를 적

68)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하지 않
는 상태에서 기름을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벌칙)제2항 제1호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기름이라 함은 석
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포함한다(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

69)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표63호 나목(1)에 따르면 배출액의 유분
농도를 15ppm 이하로 분리할 수 있는 성능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발하려면 유출된 기름과 같은 성분을 가진 선박을 찾아야 한다.즉,그 주변에
정박하였거나 항행하였던 또는 그렇게 추정되는 모든 선박의 적재된 기름과 유
출된 기름의 성분을 분석 비교하여 일치되는 선박을 찾아 오염행위에 대한 상
세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러한 행위자 조사방법은 상당한 전문 인력과 시간
을 필요로 하며 첨단화된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제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은

정확한 기술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분석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위반사항
을 적발하기보다 위반이 객관적으로 쉽게 입증되는 행위나 분쟁의 소지가 적은
행위를 많이 단속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표3】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
정조치현황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즉,고발은 거의 없는 반면에 개선명
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개의 오염행위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의 묵

인이나 방조,종업원에 대한 감독 의무의 불이행,더 나아가서는 불법행위의 지
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사용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처벌하
는 양벌규정이 많다는 점이 환경형법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일반적
인 범죄행위가 개인에 의한 단독범죄 또는 공범 형태로 발생하는 데 비하여 환
경범죄는 대부분 기업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이것은 법인이 범
죄행위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와 관련을 갖는다.형법에서는 행위의 주체,
즉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自然人에 한한다.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
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물론 형사 미성년자,정신
박약자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은 행위의 주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책임능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연인과 다른 법인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

두된다.이 문제는 바로 법인의 범죄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단체
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의 범죄 행위능력을 부정하
고 있는데 비하여 영국과 같은 영미에서는 법인 단체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즉,대륙계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행위
능력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죄를 범한 자(anyperson)에는 자연인과 함께 법인도 포함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70)
우리나라에서도 대륙계의 법리에 따라 의사와 육체가 없는 법인의 행위능력

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주류이나 행정형법,특히 경제형법이나 환경형법 분야
에서는 법인 처벌의 폭이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즉,법으로 강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 위험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기업 생산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존환경을 보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특수성 중의 하나가 여러 개의 독립된 원인이 결합하여 오염으로

나타나는 경우,하나의 원인이 누적되거나 경합하여 오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들
처럼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관
련 법률에는 사후적 규제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법률보
다도 높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당연한 결과로서 환경형법에는 사전규제에
대한 형법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즉,구체적 오염결과의 측면에서 범죄행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형법은 불가피하게 행정법적 사전규제와 연계하여
범죄행위를 설정하게 되었다.
환경형법이 외견상 행정 불복종 그 자체를 처벌유형으로 하고 있는 듯 보여

도 환경 위협요인이 장기간에 걸친 累積效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
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인지할 수 있는,생존환경의 위협에
대한 생존 보장욕구가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적인 규제 형태로 탈바꿈하여 행정
불복종을 법익보호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환경형법은 구체적인 기술기
준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자연 과학적인 기술적
標識”와 결합된 금지규범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침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원칙

에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
속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즉,범죄구성 요건상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
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벌로 다루는 데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환경오염의 특성상 살인죄나 상해죄와 같은 침해
범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범의 유형을 위주로 하여 법익을

70)이재상,형법총론(서울:박영사,2003),92쪽.



보호하고 있다.이러한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환경형법은 행정통제에 대한 위반
행위를 범죄로 설정하여 행정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컨대 환경형법은 위험형법의 대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즉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에서 형법적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보충적․규제적 역할
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와 예방적 기능의 확대로 나타난다.이
것은 전단계범죄화를 의미하며,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전통적인 개
인적 법익보다 훨씬 앞당겨진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과 전통적인 범죄유형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전단계에 미치는 범죄유형으로서 추상적 위험범을
도입하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의 전단계범죄화71)는 주로 환경형법,마약형법,
경제형법,조세형법 등의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72)
환경형법은 오염원인의 누적,경합 등의 효과에 의해 그 피해가 발생하기 때

문에 살인죄나 상해죄와 같은 침해범의 적용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로
위험범의 입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그런데 이러한 위험범의 각도로 접근하면
많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의 적용은 그 의미가 적
으므로 질서위반범으로 처벌하거나 법익보호의 前置化를 취하고 있다.
환경형법의 법익개념을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으로 파악하여,토

양,대기와 물의 오염이 환경인자의 황폐화와 악화로 발전되어 인간의 건강 또
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법익개념의 최종관련성
내지 최종연결성은 인간에 대한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이는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의 유일한 의무를 “넓은 의미로 현세대 및 차세대 인간의 생존조건의
보장”으로 이해한다.현세대 및 차세대 인간에 대한 관련성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킨다면 자연환경의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구성요건을 엄밀하게 정립할

71)환경형법에서 무방비상태로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행위와 같이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행위결과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으로 인정함
으로써 행위와 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배제한다(최석
윤,“상징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비교형사법연구 제5권제2호,한국비교형사법학
회(2003),154쪽).

72)김학태,“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
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2001),21면.



필요가 있고 인간의 유동적인 보호 필요성을 부동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
다.어느 단계에서 현세대 및 차세대 인간의 생존조건 내지 발현조건을 침해한
다고 볼 것인지는 항상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따라서 형법조항의 정당성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화된 행위가 인간의 자연적 생존
토양의 침해나 위험에 이를 정도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고고고의의의와와와 과과과실실실

대개의 형법이 그러하듯이 환경형법 역시 행위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있
다.대표적인 해양환경 법률인 해양오염방지법을 살펴보면 해양오염방지법 제
71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
질을 배출할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동법 제73조 제2호
및 제5호는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
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동법 제72조 제3호는 해양시설
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
인데 비하여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과실로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또 다
른 환경 법률인 수질환경보전법 제78조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분뇨․축산폐수,다량의 토사
를 버린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즉,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로부터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ⅠⅠⅠ...과과과실실실의의의 개개개념념념

故意犯의 행위반가치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의사임에
반하여,過失犯의 행위반가치는 주의의무위반,즉 부주의에 있다.주의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데 있
다.따라서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73)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란 어떤 자가 위험한 구성요건적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
여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적합하게 적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그것은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목
적론적․규범적 고려에서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형식적․가치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74).
형사상,민사상 그리고 행정상의 주의의무위반,즉,과실의 범위와 개념은 약

간씩 차이가 있다.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과실은 고의와 엄격히 구별된다.그러
나 민사상의 과실은 고의와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즉,형사책임에서는 고의
범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반면에 민사책임
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은 모두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
다.다만,중과실과 경과실은 구상권 행사의 여부 등에서 그 법적 효과가 차이
가 있다.행정법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과실행위자를 처벌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과실과 유사하다.
과실에 의한 행위는 故意犯處罰原則이라는 그늘 밑에서 예외적인 범죄로서

등한시 되어왔다.형법 제14조에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과실의 경우는 고의와 달리 언제나 처
벌되는 것은 아니며,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처벌하는데 그 法定形은 개개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또 형법의 정도도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게 되어 있다.이것은 과실은 고의와 달리 의사가 아닌
부주의를 통하여 법의 요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그
불법과 책임내용이 고의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다.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즉,고의는 지
적 요소로서 불법을 형성하는 요소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의지적 요소로서 구
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75).
과실범의 성립은 범죄사실의 인식가능성과 부주의라는 의무위반성이 있다는

73)예컨대 이재상,앞의 책,182쪽.
74)이경호,“해상교통과 법적책임”,국제해양문제연구소 논문집(2002),한국해양대학교,
92쪽.

75)이재상,앞의책,155쪽.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한 결과의 발생도 요구되며,결과의 발생은 단순한
처벌조건이 아니라 과실범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결국 과실이라
함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
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76).즉,범죄구성요건이 실현
될 위험에 대한 인식가능성,예견 가능한 위해의 회피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
로 요구되는 주의를 하지 아니한 행위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야
기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과실판단을 위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국제규칙이나 『해상

교통안전법』 그리고 선원의 常務 등 條理가 될 것이다.국제규칙 등 해상교통
법 이외에도 STCW협약상 항해당직과 관련된 주의의무도 과실판단의 기준이
된다.

ⅡⅡⅡ...형형형사사사상상상의의의 주주주의의의의의의무무무위위위반반반

형사법에서는 인식없는 과실,인식있는 과실,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로
구별한다.인식없는 과실이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도 못한 경우로서 경계를 전
혀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발생
시킨 상황과 같다.인식있는 과실이란 결과발생을 예견하였으나 결과발생을 인
용하지 않은 것이다.충돌위험을 알았으나 조타동작이 부적절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다.미필적 고의란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결과발생을 인용하였으
나 확정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충돌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인용만 한
것이다.확정적 고의란 결과발생을 예견하면서 결과발생의 인용을 확정적으로
인용한 것이다.상대 선박을 충돌하여 침몰시켜 버리자는 생각으로 충돌을 야
기한 경우이다.
인식있는 과실까지는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

는 고의범으로 더 중한 형을 받게 된다.업무상 선박매몰죄는 법정형이 3년 이
하의 금고이지만,선박매몰죄는 고의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76)이경호,앞의책,63쪽.



의 징역이다.
한편 범죄주체와 형법주체가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입법정책상의 목적으

로 중요한 범죄자의 사용자도 처벌하는 소위 양벌 제도가 특별형법 및 행정형
법에 도입되어 있다.대표적인 것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가 있다.선박
이 해양오염사고를 야기하면 선장과 선박소유자 兩者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주취중 조타기 조작금지 규정은 그 행위가 고의냐

과실이냐를 구분하기 전에 그 대상선박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사처벌
의 대상과 형정제재의 대상으로 나누어진다.즉,『선박직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선박77)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해상교통안전법』 제52조의3
(벌칙)제1호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선박직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선박만 아니라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는78)행정제
재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ⅢⅢⅢ...민민민사사사상상상의의의 주주주의의의의의의무무무위위위반반반

형사에서는 과실범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민
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양자의 구별실
익이 없다.다만,구상 청구에 있어서는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서 구상
권 행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구별실익이 있다.
불법행위에서 보통 과실이라고 하는 때에는 추상적 경과실을 가리킨다.추상

적 경과실이란 추상적으로 평균인․표준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것
을 말한다.즉,사회공동생활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그러
나 한편 그것은 추상적인 일반인․평균인 또는 추상적으로 상정된 사회공동생
활의 일원이라는 것은 아니며,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표준인․
보통인이라는 것이다.따라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

77)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가.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여객정원이 13인 이
상의 선박을 제외한다)나.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부선과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78)『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과태료)제1항 제1의2호.



위,사건의 환경 등이 당연히 고려된다.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부터 생기는 위
험의 대소 내지 피침해 이익의 대소에 의하여 주의의무의 정도가 변한다.
한편,『상법』에서는 선주 및 운송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 혹은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선주책임제한제도(상법
제746조),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제도(상법 제789조의2),항해과실면책(상법
제788조 제1항)등이 그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책임의 제한과 면책은 선박소유
자 및 운송인이 미필적 고의가 없거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해양사고의 행위자가 항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면서
승선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되어 선박소유자
나 운송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예는 EXXON VALDEZ호 사건에서 잘 알 수 있다.엑슨발데즈의 선

주인 엑손(Exxon)사는 사고 이후 10여년에 걸쳐 오염지역의 청소,환경의 복원
및 법정투쟁을 위하여 총 25억 달러를 지출하여야 하였다79).이는 사고 당시
선장이 서류정리를 위하여 선교를 떠난 상태에서,이 지역에서 단독으로 항해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삼등항해사가 선박을 지휘하였다.또한 당
시 선장은 다소 취해 있었다고 의심받고 있었다.따라서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면책이나 책
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ⅣⅣⅣ...행행행정정정법법법상상상 주주주의의의의의의무무무위위위반반반

선박운항자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行政廳은 당해 선박이나 사
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즉,과징금,과태료,영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당해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된다.이러한 예는 해양
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
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해운법』 제21조
에 따라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처분,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여객운송사업자인
선주에게 내리기도 한다.

79)박영선,앞의 논문,81쪽～93쪽.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에
는 사업 등록을 취소(『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제3호)할 수도 있으며,수상레
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교체80)를 명할 수도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행정처분)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해

양경찰청장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중략)2.유․도선사업자,선원(인명구
조요원을 포함한다)기타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중략)’라고 정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주의의무위반이 민사나 형사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고 할 수 있다.다만,해양안전심판의 목적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사고와 인
과관계가 없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이를 재결서의 원인판단에 명기하여
징계에 참고한다는 점이 민사나 형사에서의 입장과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상상상 형형형법법법 규규규정정정

ⅠⅠⅠ...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 제제제777111조조조 내내내지지지 제제제777444조조조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1항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71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과실로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동법 제72조 제3호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74제1항 제2호는 과실로 해양시설로
부터 기름을 배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

80)『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시정명령)제1호.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3조 제2호 및 제5호는 과실로 선박으로부
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비해서 동법 제72조 제
3호는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과실로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
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72조 제1호는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72조
제3호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해양오염방지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선박에서 과실로 폐기물을 배

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4조 제1항 제2호는 해양시설에서 과실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동법 제75조 제1호는 기름 배출요건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유지 작동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5조
제3호는 선내에서 발생한 기름 등 폐기물을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를 통하여 처
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법 제75조 제6호는 해양오
염방지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5조 제7호는 배출이 허용된 해역을 벗어나 기름 등 폐기물을 배
출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76조 제1호는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름오염방

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ⅡⅡⅡ...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 제제제777444조조조 제제제222항항항(((폐폐폐기기기물물물 배배배출출출업업업 등등등)))

해양오염방지법 제74조 제2항 제3호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동법 제75조 제3호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인도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동법 제74조 제2항 제5호는 제품의 생산 등 사업 활
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폐기물 해양배출업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이 되

지 않는 조항들이다.그런데 동법 제74조 제2항 제5호나 제75조 제3호는 폐기
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일지라도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 후 위탁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도록 하며 또한 그 폐기물이 해양배
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것은 일
반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추가하여 위탁업체에 의한 불법 배출을 예방하
기 위한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법 제72조 제5호는 방제,청소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및

동법 제72조 제6호는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방제조치
명령에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이에 비해서 제76조 제3호는 좌초,충돌,침몰,화재 등의 사고로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배출방
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될 때의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배출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비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적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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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방지시설을 설치하
면 동법 제56조 제1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동법 제57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특
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분뇨․축산폐수,다량의 토사를 버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반면 특
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경우에는 법 제56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
뇨,축산폐수,동물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 받으며,방치된 물건등에 대한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22조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방
치물건의 제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행정목적을 강행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외의 곳에 함부로 버린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분뇨나 축산폐수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
리한 행위는 법 제56조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개항질서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 제거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유해물을 항계 내에 투기할 경
우에는 법 제46조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법』 제74조에 따라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골재채취법』 제50조에 따라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수질오염 기

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한 명령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습지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81)82)을 면허없이 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
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습지주변 관리지역에서 승인없이 간척사업,공유수면
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경우는 법 제24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81)"습지"라 함은 淡水,汽水 또는 鹽水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
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로 구분되며,"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
역을 말한다(습지보존법 제2조).

82)현재 우리나라에는 담양 하천습지를 비롯,낙동강하구,우포늪 등 환경부가 지정.관
리하는 9개의 습지와 무안갯벌,순천만 갯벌 등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5개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이중 창녕 우포늪과 인제 대암산 용늪이
람사협약에 의한 국제보호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http://blog.naver.com/chbiz.do?Redirect=Dlog&Qs=/chbiz/100003956857,2004.8.2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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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행행행위위위주주주체체체와와와 법법법익익익과과과의의의 특특특별별별의의의무무무 지지지위위위관관관계계계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행
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증대된 의
무를 부담한다.이러한 의무는 특히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로부터 나오는데
행위자가 피해자를 침해 또는 위태화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법익침해 내지
위태화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도덕적 의무 또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의미
한다.즉 타인의 법익을 침해 또는 위태화하지 않을 일반적 의무는 법적 의무
이며 타인의 법익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도 법적 의무이어야 한다.
행위자의 의무를 증가시키는 특별한 법적 의무는 우선 배우자관계,형제자매

관계,부모자식관계,약혼자관계 등과 같이 피해자와 행위자의 밀접한 인적 결
합관계로부터 나올 수 있다.그러나 친구관계,연인관계,이웃관계 등으로부터
는 도덕적 의무가 나올 수는 있어도 법적 의무는 나오지 않는다.더 나아가 특
별한 법적 의무는 탐험이나 등반과 같이 상호부조에 근거한 위험공동체에서도
인정된다.즉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는 모험에 따르는 법익침해 내지
위태화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특별한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83)
이러한 상황은 과실이 사회 공동생활의 한 사람으로서의 평균인․표준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와 비슷하다.이 의미는 추상적
인 일반인․평균인 또는 추상적으로 상정된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이라는 것은
아니며,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표준인․보통인이라는 것이다.따라
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사건의 환경 등이 당연

83)최석윤,“피해자와 형법상의 행위불법”,피해자학연구 제9권제2호,한국피해자학회
(2001),pp.92～p93.



히 고려될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대소 내지 피침해 이익의
대소에 의하여 주의의무의 정도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실의 인정여부에서와 같이 동일한 위법행위라도 그 행위 주체와 객체와

의 신분관계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이러한 예는 존속살
인죄84)가 일반적인 살인죄85)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이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으나,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비속이라는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라 할
지라도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법과 도덕이 구별
되고 법에 의하여 모든 도덕이 강제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도덕의 유지
를 위한 형법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존속살인에 대한
형의 가중은 도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背倫性에 의한 책임가중으로 인식86)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모든 관

계로부터 형법상 의미 있는 특별한 의무지위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근
로관계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무를 창설하지만,이
러한 의무 가운데 일부만이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특별한 의무지위와 관련된
다.즉 사용자는 유해한 근로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등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지지만,명예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근로자는 사업장의 파손 또는 기타의 침해로부터 생산설비를 보
호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근로자가 사용주의 경호원이 아닌 한 사용주의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이치와 같다.따라서 어떤
법익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인수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의무지위와 관련된 법

84)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50조 제2항),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4조).

85)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50조 제1
항),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4조).

86)이재상,형법각론(서울:박영사,2003),23～25쪽.



익이 침해 또는 위태화 되었는지 여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행위자의 특별한 의무지위에 대해 의미가 있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정은 언제나 양형에서 형벌을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왜냐하면 특별한 의무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일반적 의무에 비해 법익보호에 대한 증
대된 의무를 의미하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 의무위반에 특별한 의무
위반이 추가되기 때문이다.87)
그러나 환경형법에 있어서 행위자가 일반인의 범주를 넘거나 행위주체와 객

체 간에 배우자관계,형제자매관계,부모와 자식관계 등과 같은 특별한 의무지
위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주체에 따라 그 처벌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양오염방지법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1항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동법 제72조 제3호는 해
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선박으로부터 유해액

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동법 제72조 제3호는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위법행위가 선박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해양시설에 의해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약 2배가량 차이가 난다.그러나 선박이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의 배출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양환경 법익의 보호를 위해 해양시설보다 더 큰
특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2004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오염원은 선박이 86%(294건)를 차지하

고 있으나 해양시설 역시 14%(49건)88)나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해양시설이 선
박보다 더 낮은 해양환경보호 법익의 의무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두 행위주체는 의무위반에 따른 환경피해의 예견 가능성과 ‘환경보호’

87)최석윤,앞의 논문,94쪽.
88)해양경찰청장,앞의 2005해양경찰백서,235쪽.



법익을 위한 객관적 주의의무 이행의 준수를 위한 특별조치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두 행위주체는 법익 보호를 위한 동일한 객관적 예측 가능성
과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주체에 따

라 법정형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폐기물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주
체에 관계없이 선박과 해양시설에 동일한 법정형89)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ⅡⅡⅡ...외외외국국국의의의 관관관련련련 법법법률률률 비비비교교교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이 행위 주체나 오염물질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는 것에 비하여 외국의 법률체계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의 해양오염방지법에 해당되는 일본의 『海洋汚染等 及び 海上災害の 防止に
關する 法律90)』제55조 제1항91)은 오염물질의 종류나 그 위반주체에 관계없이
선박,해양시설 또는 항공기가 기름,유해액체물질(MARPOL73/78협약에 따
라 그 위해성이 확정되지 않는 미평가물질을 포함한다)및 폐기물을 위법하게
배출할 경우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단일 법정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과실로 발생할 경우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92)

89)해양오염방지법 제72조 제1호(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및 제72조 제3
호(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동법제74조 제1항 제1호(과실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배출)및 제2호(과실로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90)『海水油濁防止法』을 대체하여 1970년 12월 25일 제정한 법률로서 선박 및 해양
시설이외에 항공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91)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모든 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次の 各号の いず
れかに 該当する者は、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1.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2.제9조의2제1항(제9조의6제1항 준용)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
물질과 미확정액체물질을 배출한 자
3.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4.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과 항공기로부터 기름과 폐기물을 배출
한 자
(이하 중략).



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해양오염 관련 법률인 Code ofFederalRegulation(CFR)

Title33(NavigationandNavigationalwaters)Part151편의 제151.04항93)역
시 위반행위 주체나 오염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의 법정형 체계를 형성하
고 있다.즉,MARPOL 73/78협약 규정을 위반하면 25,000$ 이하의 과태료
(CivilPenalty)가 부과되며 MARPOL73/78협약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 해안
경비대에 허위,부정한 진술이나 설명을 할 경우에는 5,00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고의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D급 중범죄(ClassDFelony)
에 해당되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94)처분을 받게 된다.

92)『海洋汚染等 及び 海上災害の 防止に 關する 法律』 제55조 제2항.
93)§151.04 Penaltiesforviolation.
(a)A personwhoviolatesMARPOL 73/78,theAct,ortheregulationsofthis
subpartisliableforacivilpenalty foreach violation,asprovided by 33
U.S.C.1908(b)(1).Eachdayofacontinuingviolationconstitutesaseparate
violation.

(b)A personwhomakesafalse,fictitiousstatementorfraudulentrepresentation
inanymatterinwhichastatementorrepresentationisrequiredtobemade
totheCoastGuardunderMARPOL73/78,theAct,ortheregulationsofthis
subpart,isliableforacivilpenaltyforeachstatementorrepresentation,as
providedby33U.S.C.1908(b)(2).

(c)A personwhoknowinglyviolatesMARPOL73/78,theAct,ortheregulations
ofthissubpartcommitsaclassD felony,asdescribedin18U.S.C.3551et
seq.In the discretion ofthe Court,an amountequalto notmore than
one-halfofthefinemaybepaidtothepersongivinginformationleadingto
conviction.

(d)A shipoperatedinviolationofMARPOL73/78,theAct,ortheregulationsof
thissubpartisliableinrem foranycivilpenaltycoveredbyparagraph(a)or
(b)ofthissection,oranyfinecoveredbyparagraph(c)ofthissection,and
maybeproceededagainstintheUnitedStatesDistrictCourtofanydistrict
inwhichtheshipmaybefound.

94)18USCodeSection3559.Sentencingclassificationofoffenses
(a)Classification.-Anoffensethatisnotspecificallyclassifiedbyalettergrade
inthesectiondefiningit,isclassifiedifthemaximum term ofimprisonment
authorizedis-
(1)lifeimprisonment,orifthemaximum penalty isdeath,asa ClassA
felony;
(2)twenty-fiveyearsormore,asaClassBfelony;
(3)lessthantwenty-fiveyearsbuttenormoreyears,asaClassCfelony;
(4)lessthantenyearsbutfiveormoreyears,asaClassDfelony;



이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더라도 선박에 의한 위반행위와 해양시설에
의한 위반행위사이에서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뿐만 아니라 책임의 측면으로부
터 특별히 달리 고려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ⅢⅢ...문문문제제제점점점 및및및 개개개선선선방방방향향향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무관계가 없는 한 행위주체에 관계없
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어야 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
양오염방지법은 그러하지 못하다.즉,폐기물 배출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주체
가 선박이든 해양시설이든지 간에 동일한 법정형으로 되어 있으나,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의 불법 배출 경우에는 선박에 의한 위반행위가 해양시설에 의한
위반행위 보다 약 2배나 가중된 법정형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이렇게 선박에
의한 위반행위가 해양시설에 의한 위반행위보다 2배가량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주지하다시피 범죄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그
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그런데 선박에 의한 위반행위와
해양시설에 의한 위반행위 사이에서 결과불법이나 행위불법 또는 책임의 측면
으로부터 특별히 달리 고려해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예컨대 존속살인죄처럼
인륜을 저버린 특별한 의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선박에 의한
위반행위가 해양시설에 의한 위반행위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도 아
니기 때문이다.이는 곧 법익 관점에서 선박이 해양시설보다도 더 엄중한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환경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가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다거나 오

염원이 경합되거나 또는 누적되어 나타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피해의 대소 및 고의․과실 여
부에 따라 그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lessthanfiveyearsbutmorethanoneyear,asaClassEfelony;
(6)oneyearorlessbutmorethansixmonths,asaClassA misdemeanor;
(7)sixmonthsorlessbutmorethanthirtydays,asaClassBmisdemeanor;
(8)thirtydaysorlessbutmorethanfivedays,asaClassCmisdemeanor;or
(9)fivedaysorless,orifnoimprisonmentisauthorized,asaninfraction.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배출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배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수
질환경보호법 등 다른 국내 환경 법률의 벌칙 및 일본이나 미국의 해양오염행
위에 대한 처벌 규정처럼 동일한 법정형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필요하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환경피해의 정도나 오염물질의 배
출량에 따라 그 법정형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제제제222절절절 행행행위위위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과과과도도도한한한 법법법정정정형형형

ⅠⅠⅠ...양양양형형형의의의 출출출발발발점점점으으으로로로서서서 법법법정정정형형형

국가 형벌권에 대해 정당성을 요구하는 법치국가 원칙은 단지 형벌권의 발동
요건인 범죄의 성립여부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형벌권의 행사범위와 한계
에도 관계된다.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규범으로 삼고 있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법정형이 설정되어야 한다.이는
모든 형사제재는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양형은 피고인
의 자유와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또한 정당한 형벌을 확정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례성원칙에
기초한 正義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양형은 입법자와 법관의 2단계에 걸친 공동작업이다.입법자는

유형화된 실질적인 불법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Strafrahmen)만을
정하고 법관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
도를 정하여(Strafzumessung)정당한 형사제재를 선고한다.형사재판은 구체적
인 사실의 확정 후,범죄성립요건의 검토를 통한 형사책임의 인정여부단계와
범죄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하는 양형단계로 진행된다.형사피고
인에게는 전자의 과정보다는 오히려 어떤 종류의 형벌이 어느 정도 부과될 것
인가,더 나아가 선고된 형벌이 집행될 것인가 하는(예컨대 집행유예 또는 선
고유예)형의 양정이 관심의 대상95)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
도록 하고 있다.범인의 연령,성행,지능 및 환경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의 필요
성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특별 예방적 요소이다.범행 이전의 전과와 사회생활
이 여기에 속한다.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는 양형책임의 기초인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의미한다.범행이 계획적이었는가 아니면 충동적이었는가,수단의
잔혹성,결과의 정도 등은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해
의 회복여부(원상회복노력),손해의 심화정도,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자
백 또는 부인)등이 포함된다.기타 실무상 참작되어지는 양형사유로서는 검사
의 구형,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피고인의 경제상태,사건의 시간적 경과,
사회여론 등이 있다96).
동질 또는 유사한 사례에서 양형의 불균형이 나타나 헌법에 보장된 ‘平等原

則’이 존중되지 못할 경우,즉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반면에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에 대해 경미한
형벌이 부과되거나 동질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형벌이 부과된다면
법익의 가치서열과 규범의 경중에 혼란이 생기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국
가처벌권이 부당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보여질 것이며,결국 일반인의 규범준수
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우선 동질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비슷한 상황의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불균형한 양형과 그 부적정한 양형은 被告人을 납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사회부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再社會化와
탈사회화 방지라는 형벌목적97)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자신의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것으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재
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왜냐하면 재사회화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인

95)하태권,“양형기준과 양형과정의 합리화방안”,형사법연구 제9호,한국비교형사법학
회(1996),236쪽.

96)하태권,앞의 논문,246쪽.
97)형벌목적에 대한 법관의 태도에 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형
벌목적을 특별예방으로 보는 법관이 53.1% (714명의 법관 중 379명)이다.즉 행형시
설 내 (또는 시설 외에서)에서 범죄인을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시
키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것이다(임영철,“양형의 실태와 합리화방안”,제14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
료집,형사정책연구원(1994),73쪽).



정과 그에 적응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98)
그런데 개별 법률에 명시된 법정형은 그 위법행위의 책임에 대한 양형의 출

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정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개별범죄에 대
한 법정형이 불균형할 경우에는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최종 형벌의 확정 역
시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ⅡⅡⅡ...관관관련련련 법법법률률률의의의 법법법정정정형형형 비비비교교교

헌법적 가치체계에서 볼 때 사람의 신체 또는 그것의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
미를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법은 법익침해에 대하여 다
른 환경 법률과 비교할 때 과도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343건중 1㎘미만의 소량오염사고는 대부분

중·소형어선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전체 오염사고 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
으나 그 유출량은 전체 유출량의 5%미만인데 반하여 10㎘이상 유출된 중·대형
오염사고는 12건으로 전체 오염사고의 약 3%에 불과하지만 그 유출량은 약
1,392㎘로 전체 유출량의 95%99)를 차지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통계치는 1995
년부터 2004년간 총 3,911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26,955㎘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중 유출량 100톤 이상의 대량유출사고는 25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
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100)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즉 유류오염의
특성상 단순한 오염사고의 발생건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유류오
염사고로 해양에 유입되는 유류의 양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양오염사고는 취급 부주의 47%(161건),해양사고 31%(107건),

파손 11%(37건)및 고의배출 9%(31건)로 주로 선박충돌 및 부주의에 의한 인
적적인 해양오염사고가 78% (268건)10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98)최석윤,“양형에 대한 기초적 이해”,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29호,1997·
봄호),형사정책연구원.

99)해양경찰청장,앞의 2005해양경찰백서,236쪽 및 240쪽.
100)환경부장관,앞의 2005환경백서,474쪽.



나타났다.
즉,이러한 사실들은 대부분의 해양오염사고는 중․소형어선에서 취급부주의

나 선박 사고에 의해서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지 대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었거나 고의로 발생하는 것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선박에서 과실로 기름을 배
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비하여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축산폐수,동물
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선박을 버리거나 방
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에 함부로 버
린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
거나 분뇨․축산폐수,다량의 토사를 버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질환경보호
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이는 환경 법익에 대한 유사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법은

공유수면관리법,수질환경보호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보다 최고 5배 이상 더 엄중한 법정형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해양오염방지 법률인 『海洋汚染等 及び 海上災害の防止に 關す

る 法律』제55조 제1항은 선박,해양시설 또는 항공기가 기름,유해액체물질(미
확정액체물질을 포함한다)및 폐기물을 고의로 위법하게 배출할 경우에는 1천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에는 동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5백만엔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일본은 해양
환경에 대한 위법행위가 고의일지라도 징역형이 없이 단지 벌금형만 부과된다
는 것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해양오염 관련 법률인 CFR Title 33(Navigation and

Navigationalwaters)Part151편의 제151.04항은 MARPOL73/78협약 규정을

101)해양경찰청장,앞의 2005해양경찰백서,238쪽.



위반하면 25,000$이하의 과태료(CivilPenalty)를 부과하며 고의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ⅢⅢⅢ...개개개선선선방방방향향향

미국의 해양오염 관련 법률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양환경에 대한 위법행위
를 하면 대략 26,250천원102)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선박에서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3천만원 이하보다 오히려 더 적
은 금액이다.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 규모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도 대단히 높
은 것이며 절대 금액에서도 더 높을 정도로 가중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해양오염사고의 92%가 유출량이 1㎘미만으로

서 전체 유출량의 5%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배출이 9%인 점을 감
안하면 우리나라도 고의나 대량 유출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벌칙보다는 과태료
등의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최근의 시도의 일환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

한 움직임과 관련되어 일부 벌칙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시키고 있는 점103)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즉,불필요하게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벌칙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은 고의가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

역과 같은 자유형은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벌금형만 부과토록 되어 있다.이러
한 법률체계는 관련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유형에 대한 부담없이 기업 활동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물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102)1US$를 1,050원으로 계산함.
103)2005년 3월31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대한 일부 벌칙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해양수
산부공고 제2005-186호,2005년 8월 5일,선원법 중 개정법률 입법예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과 외국의 사례도 고려하여야 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의
벌칙 규정을 다른 법률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과 비교하여 합리
적이고 타당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전남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국

민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
력이 뒤따랐다.그러나 해양환경 보호라는 법익을 위하여 벌칙의 강화만으로는
그 법익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여기에 대한 좋은 본보기는 미
국의 『OilPollutionAct1990』(OPA 1990)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은 1989년 3월 24일 미국 알라스카 해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Exxon

Valdez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서,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이 좌초나 충
돌시에도 기름이 선체 밖으로의 유출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선체를 이중으로 건조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의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책
임을 선박 총톤수당 1,200달러에 해당되는 보험 등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였다.
즉,동 법률은 해양환경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도 사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대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하였다.
또한,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의 『船舶 油濁 損害賠償保障法104)』으로 일

본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한 오염사고 및 난파선 제
거에 대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로서 2005년 3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불필요하게 전과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서처럼 해양환경
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나 사후처리를 위한 재정적인 방향에서도 접근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04)2002년 12월 일본 이바라키현 히다치항 부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칠성호’가 좌초
해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던 사건을 계기로 입안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동 법률은 일본에 기항하는 1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P&I를 통한 보
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선박이거나 적격보험이 아닐 경우 출입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국국국제제제협협협약약약과과과 국국국내내내법법법과과과의의의 상상상충충충

ⅠⅠⅠ...국국국내내내법법법과과과 국국국제제제법법법의의의 관관관련련련규규규정정정 차차차이이이

바다를 매개로 활동하는 선박에 관련된 각종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등은 각 선적 국가가 제정하지만 그 최저기준은 국제법규105)이다.하지만 국제
법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된 국내법을 마련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더 강화된 대표적인 경우가 『해양오염방지법』과 『유

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06)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적용대상을 보면,MARPOL
73/78협약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이외의 선박
인데 반하여 해양오염방지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100톤 이상의 유
조선이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오염방지법의 적용대상이 훨씬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이중선체구조의 설치의무도 MARPOL73/78협약의 600DWT보다
더 낮은 500DWT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유해액체물질 중 D類의 배출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도 해양오염방지법은 MARPOL73/78협약의 가까운 육
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장소에 부가하여 수심25미터 이상인 곳을 추가적
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MARPOL73/78협약 부속서Ⅳ이 2003
년 9월 27일 발효되었으나,이에 관한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보다도 훨씬 이전인
1996년5월28일부터 적용되어 왔다.
해양오염방지법의 폐기물은 MARPOL73/78협약 부속서 Ⅳ의 하수(sewage)

105)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dutiesoftheflagState)제5항(Intakingthemeasures
calledforinparagraphs3and4eachStateisrequiredtoconform togenerally
acceptedinternationalregulations,proceduresandpracticesandtotakeanysteps
whichmaybenecessarytosecuretheirobservance).

106)유류오염에 의한 피해보상액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보상액
을 선주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강제화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LC ;InternationalConventiononCivilLiabilityforOilPollutionDamage,
1969)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법률이다.



와 부속서Ⅴ의 쓰레기(garbage)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
는 기름 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 오염방지설비
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매 검사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제1종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에 반해서 MARPOL73/78협약 부속서Ⅳ 제3규칙은 하수오염방지설비에 대하
여 최초검사와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주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법을 먼저 제정하면

서 MARPOL73/78협약 부속서Ⅳ의 오수를 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하였
는데,이것이 정책적인 목적에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발생한 착오107)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이러한 해양오염방지
법과 MARPOL73/78협약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표6】과 같다.
한편 1972년 런던협약을 MARPOL73/78협약과 함께 하나의 해양오염방지

법 체계로 수용하면서 런던협약에 의한 폐기물(Wastes)과 MARPOL협약상 쓰
레기(Garbage)를 폐기물이라는 단일의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국내법과 국제법
규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것은 런던협약은 주로 육상 폐기물을 해상에
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108)인데 비하여
MARPOL73/78협약은 선박운항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 그 차이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의 개념으
로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2년 런던협약은 ‘투기(Dumping)’를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해

상 인공시설 등에 의한 쓰레기 등의 물질이나 이러한 구조물을 해상에 처분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사고에 의한 쓰레기나 통상적인 선박,해상 인공시

107)MARPOL73/78협약 부속서Ⅰ 내지 Ⅴ중에서 예외적으로 부속서Ⅳ만이 중간검사
를 받을 의무 규정이 없으나,국내법에서는 중간검사를 모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08)Contracting Partiesshall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promotetheeffective
controlofallsources ofpollution ofthe marine environment,and pledge
themselvesespeciallytotakeallpracticablestepstopreventthepollutionofthe
seabythedumpingofwasteandothermatterthatisliabletocreatehazards
tohumanhealth,toharm livingresourcesandmarinelife,todamageamenities
ortointerferewithotherlegitimateusesofthesea(1974년 런던협약 제1조).



설 등의 운항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 등의 해상 처분은 제외109)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MARPOL73/78협약에 따라 선박 운항상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상배출이

가능하며 1972년 런던협약에 의한 투기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런데 이들을
함께 수용한 해양오염방지법은 두 협약의 쓰레기를 모두 폐기물로 정의하여 동
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국제협약상 적법한 행위이나 국내법상 위법행위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류오염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선주의 피해보상을 강제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LC협약)은 2,000DWT 이상
의 산적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이 그 적용대상이나 동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
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200DWT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선박
부터 적용된다.국내 선박은 당연히 국내법을 적용받으므로 국제법과 국내법과
의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200
DWT 이상 2,000DWT 미만의 선박은 처벌110)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다.

109)1972년 런던협약 제3조.
(a)"Dumping"means:
(i)anydeliberatedisposalatseaofwastesorothermatterfrom vessels,aircraft,
platformsorotherman-madestructuresatsea;

(ii) any deliberate disposalat sea of vessels,aircraft,platforms or other
man-madestructuresatsea.

(b)"Dumping"doesnotinclude:
(i)thedisposalatseaofwastesorothermatterincidentalto,orderivedfrom
the normaloperations ofvessels,aircraft,platform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atsea and theirequipment,otherthan wastesorothermatter
transportedbyortovessels,aircraft,platformsorotherman-madestructures
atsea,operatingforthepurposeofdisposalofsuchmatterorderivedfrom the
treatmentofsuch wastes orothermatteron such vessels,aircraft,platforms or
structures;

(ii)placementofmatterfora purposeotherthan themeredisposalthereof,
providedthatsuchplacementisnotcontrarytotheaimsofthisConvention.

(c)Thedisposalofwastesorothermatterdirectlyarisingfrom,orrelatedtothe
exploration,exploitationandassociatedoff-shoreprocessingofsea-bedmineral
resourceswillnotbecoveredbytheprovisionsofthisConvention.

110)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ⅡⅡⅡ...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 제제제333333조조조의의의222규규규정정정 해해해석석석

해양오염방지법 제33조의2(국제협약의 우선적용)는 「국제협약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설비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이 이 법에 의한 규정과 다를 때에는 국제협
약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국제협약이란
MARPOL73/78협약을 의미하며,해양오염방지법상의 제3장 선박의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제24조 내지 제33조의2)에 관한 규정과 MARPOL
73/78협약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MARPOL73/78협약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제협약을 국내 규정으로 수용한 다른 법률에도 많은데,

특히 선박의 국제운항 특성상 국제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해양분야
법률에 유난히 많다.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SOLAS협약을 이행하기 위
한 『선박안전법』 제16조(조약규정의 적용)111)와 국제충돌예방규칙과 국제안
전관리규약(ISM Code)을 채용한 『해상교통안전법』 제5조(조약의 적용)112)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규정에서처럼 국내법과 국제법규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MARPOL73/78협약 규정이 개정되어 이미
발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아직 반영되
지 않았거나,국내법에 국제협약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이러한 상황은 지금까
지 많이 발생하여 왔으며 국제항행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법 의 국내법 수용여
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증서를 발급받고 운항을 하여야 한다.
둘째는 첫째 경우의 반대로 국내법이 국제협약보다 더 엄격하거나 진보하여

국내법이 국제협약보다도 먼저 적용되거나 그 적용범위 등이 훨씬 넓은 경우이
다.이와 같은 사례는 해양오염방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다.
셋째는 MARPOL73/78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실정이나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국제협약과는 다르게 국내규정

111)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12)선박의 충돌방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을 제정한 경우이다.이와 같은 사례는 MARPOL73/78협약의 하수와 쓰레기
및 런던협약의 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해양오염방지법 제33조의2규정으로 인하여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충돌이 있

는 경우 國際法官은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라 국제법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국내법관은 국내법과 국제법규가 충돌하는 경우 무
조건 국제법 우위만을 주장할 수 없다.국제법규를 비준한 이상 당사국은 국제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국제법규가 일단 국내질서에 소개되면
다른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법규범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비엔나협약 제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면 특별법은 일반관습과 양립하

는 조건하에서 두 법규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 법규가 먼저 적용되고,
당사자들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공통되는 조약이 적용된다.113)
이와 같이 국제협약과 국내규정이 다를 경우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첫째 경우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충되더라도 국제법 우위론에 따
라 국제협약을 우선적용하면 법률 취지에도 맞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즉,국내법만 전적으로 적용받는 선박,즉 국내항행선박은 국
제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국내법 규정에 만족하면 되고 국제 항행선박은
국내규정이 국제협약에 따라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까지 국제협약을 적용받으면
된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국내법만 전적으로 적용받는 선박과 국제

항행을 하는 선박에 따라서 그 적용내용이 다르게 된다.즉,국제 항행선박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또는 상이한 국내법
역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첫 번째의 경우에도 국제 항행선박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같지만,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진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적 선박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므로 두 번째
와 세 번째 경우에서처럼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게 된다.
그런데 선박검사 부문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가 첫 번째 경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지만 벌칙 적용문제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발생한다.

113)유병화,국제법Ⅰ(서울:법문사,2000),95쪽.



즉,국제 항행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 설비나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최신화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제협약에 적
합하지 않는 국내법에 의한 검사를 받았을 경우 국내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가 여부이다.
국제법 우위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제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법

에는 만족할지라도 국제협약에 어긋나므로 법 제33조의2규정에 따라서 해양오
염방지법 제27조에 의한 유효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72조 제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법 우위론 입장에서 법 제33조의2규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 처벌내용이 다르게 될 것이다.국제항행 선박일지라도 국내법 우위론 입장
에서 보면 우선 국내법을 적용받고 보조적으로 국제협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으며,설사 국제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한 기
준에 적합하며 또한,제33조의2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
에 의한 처벌은 할 수 없다.다만,국제항행에 따른 寄港國에 의한 제재 위험이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법 우위론적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

바로 해양오염방지법 제27조 제2항으로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선박소유자는
협약증서를 교부받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규정을 위반할 시는 제72
조 제2호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협약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련 협약에 적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설사 국내법이 국제협약과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협약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즉,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33조의2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국제협약의 최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국제협약 우선적용 규정은 첫 번째 경우를 상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4)즉,MARPOL73/78협약 규정이 국내규정에 반영되

114)김인현,해상교통법강의(부산 :다솜출판사,2002),23쪽.



는 것이 늦거나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 항행선박
이 불편 없이 운항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국제 업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ⅢⅢ...문문문제제제점점점 및및및 개개개선선선방방방향향향

해양오염방지법은 몇몇 부분에서 MARPOL73/78협약보다도 더 엄격한 기
준을 요구하고 있다.기름오염방지설비의 비치요건이나 이중저 구조의 적용 범
위 등과 같은 하드웨어 적인 부분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요건 및 페기물의 배
출요건 등과 같은 운항(Operational)부분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규정과 관련되어 국내항행 선박은 그

적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제항행 선박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부분
보다는 운항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즉,국제항행선박은 대개 국제협약
을 적용받는 최저 기준 크기 이상의 선박들이기 때문에 국제협약보다 적용범위
가 더 넓은 국내법을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비해서 운항부분에 대한 규
정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보다 국제규정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MARPOL73/78협약에 따라 유해액체물질 D類를 가까운 육지로

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배출하면 적합하나 그 장소가 수심이 25미터
가 안될 경우에는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또한 해양오염방지법의
폐기물은 MARPOL협약 부속서Ⅴ의 쓰레기와 LONDON 협약에 의한 폐기물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 인하여 선박 운항상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류와 육상에서 폐기할 수 없거나 폐기하기 어려운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
기 위한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MARPOL73/78협약에 따
라 선내에 발생한 쓰레기는 해양배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박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같이 구속을
받게 됨으로써 선상 생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배출할 경우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이 MARPOL73/78협약 보

다 엄격하게 규정되면서 그 적용범위가 우리나라 선박이 세계 어느 해역에 있



던지 간에 우리나라 선박에게는 동 법이 적용되는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한 행위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선박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위법행위가 됨으로써 불
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기대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운항
지연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의 대외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국내법을 국제협약보다 강화할 경우에

는 대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국
내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
역 내로만 한정함으로써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국민의 불편
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때 국민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관련 규

정의 취지나 목적 등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나 개념정의 등을
협약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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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간혹 국제협약보다 더 강화된 국내 법규가 존재하기도 한다.그러나 그
동안 제한된 이해 당사자나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부족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해양환경오염의 정의,해양오염의 특색,해양환경 오염물질 및
영향,국내 및 국제 해양환경관련 법규 등을 살펴보고 해양환경관련 형법 규정
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불행하게도 해상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육상기인 오염물
질의 유입에 따른 것이다.GESAMP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의 발생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기인 오염원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반면 육상기인 오염
원은 77%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더구나 해상운송에 따른 오염원의
비중은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특히 기름에 의한 오염은 그 피해가 막대하고 집중적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다른 오염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대표적
인 해양환경 법률인 해양오염방지법 역시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기름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하여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동 법은 오염
행위자에 따라 환경법익의 침해정도에 관계없이 그 법정형이 차별적이다 싶을 정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즉 해양시설로부터 과실로 인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폐
기물의 배출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선박으로부터 과실로 인한 기름 배출행위에 대하여
는 최고 3배나 많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또한 이것은 해양시설로부터 (고의로 인한)기름의 배출행위에 대
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에 의한 동일한 위법행위



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보다도 더 낮은 법정형을 부여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것은 똑같은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위법적인 과실행위에 대하여 결과불법이나
행위불법 또는 책임의 측면에서 특별히 달리 고려해야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최고 3배의 차별적인 처벌이 가하거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보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법률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

여 행위주체에 따라 최고 3배의 차등적인 벌칙이 존재한다거나 동일한 위법행
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벌칙과 2배가량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
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은 해양환경 법익침해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을 부

과한다거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형이 아닌 벌금
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도 일본이나 미국의 관련 법체계처럼 행위

주체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탈사회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익 침해자는 그 위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도
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그리고 국내의 다른 여타
법률의 벌칙과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가치체계상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에 제재를 가하는 형벌인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전환
을 하거나 그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피해가 미미하다면 선진국가처럼 가급적이
면 벌금 대신 행정벌인 과태료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해양환경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OPA

1990이나 일본의 『船舶 油濁 損害賠償保障法』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적 재정수단 등을 확보하는 노력
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경형법의 법익이 ‘환경보호’임을 고려한다면 행위자에 따른 차등 처벌보다

는 특정 행위가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른 구별과 그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등
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환경형법의 특성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릇 법률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인식될 때 그 법률이 목적하는 바
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즉,법의 형평성이야말로 그 법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해양환경형법을 살펴보면 이 부문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
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 법률의 모태는 역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협약을 국내 법률로 수용할 때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
도록 하여 국내 국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불편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사례는 1972년 런던협약과 MARPOL73/78협약 등 두 협
약을 해양오염방지법의 동일 법제로 수용하면서 배출(Discharge)과 투기
(Dumping)에 대한 개념 구별이 불명확하였고 또한 MARPOL73/78협약의 오
수(Sewage)와 쓰레기(Garbage)및 런던협약의 폐기물(Waste)을 모두 포함하여
폐기물이라는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와 같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해양환경 관련 국내 법률은 국제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해양환경형법에 대한 연구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다같이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그러하기에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
고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 적용에 있어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특히,해양은 국제성이 있는 분야로서 국내법을 외국적 선박에게까지
적용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더욱 더 강화되고

다양해 질 것이다.이러한 예는 유기주석 화합물(TBT)규제를 위한 ‘AFS협
약’115)이나 밸러스트 배출 규제를 위한 ‘Ballast Water Control and
Management협약’116)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115)Anti-FoulingSystem 협약으로서 선체 방오를 위해서 사용되는 페인트의 유기주
석화합물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시스템의 사용이 금지된다.국내
에서는 환경부고시 제2002-67호로 전반적인 TBT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대한 규제를 법률이 아닌 고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
분하다.

116)선박에 적재된 타 항만 국가의 밸러스트 내에 서식하고 있는 비토착 수중 미생물
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러스트 방출 규제를 위한 국
제협약으로 1993/1997IMO총회 A.774(18)과 A.868(20)로 채택되었으며,MEPC제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독자적인 국내 규정이
제․개정될 때 해양환경 보호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해양환경 관련 법률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형법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협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국내 법률을 먼저 정비하는 적극적인 자
세가 필요하며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국내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나
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나 관련업계가 역차
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려면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
이다.
이 연구를 하면서 불법 행위자에 따른 법정형의 과다한 차별,고의와 과실에

따른 벌칙의 불명확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론 제시가 부족하였
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이러한 미비점은 차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
한 과제로 남기면서 식견이 넓은 학자들의 후속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

44차 회기에서 MARPOL73/78협약의 부속서가 아닌 별도의 협약으로 채택하기
로 결정되었다.



부부부 록록록

【【【표표표111】】】선선선박박박종종종류류류별별별 유유유류류류사사사고고고 발발발생생생현현현황황황
                                                     (단위：건, ㎘)

구 분
합계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건수 유출량
합 계 379 3,441 470 1,050 463 387 483 583 455 668 385 410 297 1,458 343 1,462 3,2759,049
유조선 35 2,466 28 4 28 21 27 3 33 412 32 38 29 1,185 39 1,223 2515,314
화물선 65 814 68 814 68 49 61 187 52 51 33 23 41 104 39 66 4272,085
어 선 197 117 269 132 247 166 272 181 259 141 218 105 134 107 149 30 1,745 874
기 타 82 44 122 260 120 151 123 212 111 64 102 244 93 62 116 143 869 936
*자료 :「2005해양경찰 백서」,해양경찰청



【【【표표표222】】】 MMMAAARRRPPPOOOLLL 777333///777888협협협약약약 부부부속속속서서서ⅥⅥⅥ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규규규제제제 물물물질질질

대상물질 적용선박 배출가스 규제방안

선내정비 모든 선박 할론가스
염화불화탄소

◦오존파괴물질 배출금지
◦선박에 새로 설치 금지

디젤기관 130kw이상 질소산화물
(NOx)

◦NOx저감기관(장치)사용
-130rpm미만 :17g/kwh
-130～2,000rpm :4.5n(-0.2)g/kwh
-2,000rpm이상 :9.8g/kwh

선박
연료유 400톤이상 황산화물(SOx)

◦저유황연료유사용
-일반해역 :4.5% m/m
-배출통제지역 :1.5% m/m

적재 화물 유조선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통제장치 설치

선내쓰레기 모든 선박 선내소각에
의한 가스

◦선내소각 금지
- 오염화물 잔유물,폴리염화비페닐
(PCBs),중금속포함물질,할론함유
석유제품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각기 설치
-폴리염화비페닐(PCBs)소각가능



【【【표표표333】】】 111...대대대기기기배배배출출출시시시설설설 단단단속속속 및및및 행행행정정정조조조치치치 현현현황황황

단위 개소 ：

허 가
기 관

단 속 사 항 Inspection 행 정 조 치 AdministrativeMeasures
단속업소
No.of
Inspection

부적업소
No.of
Violation

부적율(%)
Violation
Ratio

계
Total

개선명령
Order of
Repair

조업정지
Temporary
Suspension

허가취소
Licence
Withdrawal

순수고발
Accusation
(고발병과)

기 타
Others

1995 54,504 3,814 7.1 3,814 873 192 88 81 0 2,579
1996 50,256 3,244 6.5 3,244 687 218 60 103 0 2,176
1997 46,201 2,600 5.6 2,600 545 190 63 56(981) 1,746
1998 48,149 2,286 4.8 2,286 346 140 67 45(956) 1,688
1999 44,974 2,461 5.5 2,461 459 189 0 56(949) 1,757
2000 45,954 3,863 8.4 3,863 464 295 5 68(2,075) 3,031
2001 46,135 4,224 9.2 4,224 467 267 4 76(1,992) 3,410
2002 39,426 3,216 8.2 3,216 349 166 0 42(1,809) 2,659
시‧도 39,426 3,216 8.2 3,216 349 166 16 42(1,809) 2,643
서 울 3,336 161 4.8 161 57 4 11 0(20) 89
부 산 1,981 237 12.0 237 29 20 0 0(105) 187
대 구 1,067 52 4.9 52 114 2 4 -(13) 35
인 천 2,660 397 14.9 397 43 11 0 6(177) 337
광 주 438 47 10.7 47 20 1 0 0(11) 26
대 전 682 19 2.8 19 4 1 0 0(4) 14
울 산 455 45 9.9 45 1 4 0 1(19) 39
경 기 8,662 1,591 18.4 1,591 82 65 1 14(1,172) 1,429
강 원 2,063 34 1.6 34 6 2 0 1(9) 25
충 북 2,612 90 3.4 90 15 6 0 4(45) 65
충 남 2,817 77 2.7 77 10 1 0 2(13) 64
전 북 2,227 94 4.2 94 16 10 0 4(35) 64
전 남 2,102 82 3.9 82 29 3 0 1(19) 49
경 북 3,739 124 3.3 124 12 17 0 1(74) 94
경 남 4,356 158 3.6 158 11 19 0 7(87) 121
제 주 229 8 3.5 8 3 0 0 (6) 5
*자료 :환경부,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 (Source:MinistryofEnvironment,InspectorGeneral)



【【【표표표333】】】 222...자자자동동동차차차 배배배출출출가가가스스스 단단단속속속 및및및 행행행정정정조조조치치치 현현현황황황
◦ 매 연

단위 건 만원

연 도
Year

단속대수
No.of
Inspection

기준초과대수
Violation

처 분 내 용 AdministrativeMeasures
개선명령
Order of
Repair

사용정지
Temporary
Suspension

고 발
Accusation

과태료
Negligence
Fine

1995 355,929 8,010 8,010 18 0 211,935
1996 376,833 10,500 10,500 402 0 9,576
1997 457,992 18,901 18,901 4,439 0 351,039
1998 567,145 30,692 30,692 6,673 0 543,739
1999 603,693 42,833 42,833 2,744 0 1,050,058
2000 565,142 36,695 36,695 2,143 0 363,410
2001 643,594 42,998 42,998 2,207 0 364,997
2002 733,576 50,133 50,133 2,205 0 354,609
서 울 184,811 30,075 30,075 647 0 197,711
부 산 51,572 3,655 3,655 325 0 41,460
대 구 89,716 6,906 6,906 560 0 56,241
인 천 77,479 3,138 3,138 90 0 15,455
광 주 26,341 1,984 1,984 181 0 15,100
대 전 15,921 549 549 30 0 4.865
울 산 15,151 329 329 5 0 1,300
경 기 74,392 771 771 53 0 4,650
강 원 9,945 37 37 1 0 215
충 북 14,421 190 190 19 0 2,245
충 남 21,960 131 131 13 0 1,040
전 북 34,915 801 801 219 0 8,580
전 남 38,223 1,101 1,101 9 0 3,307
경 북 67,319 233 233 13 0 830
경 남 10,002 231 231 40 0 1,610
제 주 1,408 2 2 0 0 0
*자료 :환경부,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표표표444】】】해해해양양양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상상상 오오오염염염물물물질질질 배배배출출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처처처벌벌벌현현현황황황

위 반 행 위 선 박 해 양 시 설

기름 배출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기름 배출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유해액체물질,포
장유해물질 배출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배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폐기물 배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름배출요건 위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업체를 통한 기름 등 폐
기물 처리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오염방지설비 원상 변경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배출금지해역에서 기름 등 폐기
물 배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승인된 기름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 설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표표표555】】】기기기타타타 해해해양양양환환환경경경관관관련련련 법법법률률률 형형형법법법 규규규정정정 비비비교교교

위 반 행 위 형 벌 관련법규

방지시설 설치(법 제10조)를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질환경보
전법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특정수

질 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분뇨․축
산폐수,다량의 토사를 버린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축
산폐수,동물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
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
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수면관

리법
방치된 물건등에 대한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외의 곳에
함부로 버린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분뇨나축산폐수의처리기준을위반하여처리한행위 2백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제거명령에 위반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항질서법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
위,수질오염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만법

정당한 사유없이 어항구역안에서 토석․자
갈․모래등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어항법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한 명령위반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골재채취법

습지보호지역을 면허없이 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습지보전법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
위,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승인없이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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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MARPOL협약 및 런던

덤핑협약)의 국내법 수용
오염물질 분류 6종류(부속서별)로 구별 3종류(시행규칙제2장)로 대별

적용해역 모든 해역
영해,내수,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
UN해양법상의 해양환경관할수역

부속서Ⅰ채택/발효 1978.2.17/1983.10.2 1984.7.28/1984.10.23
(국내법:1977.12.31/1978.7.1)

적용 대상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이상의 일반선박

총톤수 50톤이상의 유조선 및
100톤이상의 일반선박

기관구역의
기름오염방지설비 상동 상동(단,화물구역의 기름오염방지

설비는 MARPOL협약과 동일함)
폐유저장용기 선언적 문구(부속서Ⅰ 제9규칙(2)항) 총톤수 5톤이상 선박등 구체화
이중선체구조 재화중량 600톤이상의 유조선 재화중량 500톤이상의 유조선
연료유탱크등내
물밸러스트
적재허용

비정상적인 사정 또는 대량의
연료유를 적재할 필요시

교량 기타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경우 등 구체적 명시

기타 -- 방제선,방제자재등 비치의무
부속서Ⅱ채택/발효 1985.12.5/1987.4.6 1986.10.5/1987.4.6
액체물질의 정의 37.8℃에서 2.8㎏/㎠이하의 증기압 20℃에서 5㎪이상의 증기압
B류 및 C류의
배출농도 등 1ppm,10ppm이하 구체적인 명시 없음
D류 배출 가능

장소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장소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이상 떨
어진 수심25미터 이상의 장소

부속서Ⅲ채택/발효 1973.11.2/1992.7.1 1996.2.28/1996.5.28
법규 적용 부속서Ⅲ 적용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준용

부속서Ⅳ채택/발효 1973.11.2/2003.9.27 --

적용대상
총톤수 200톤이상 선박,
최대탑재인원11인 이상 선박
(비상업적용도선박 제외 가능)

MARPOL 협약 적용대상외에 일
부의 국내 운항 어선,군함,경찰
용선박 포함

배출기준
가까운 육지로부터 4해리이상
해역에서 4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중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이상의
해역에서 대수속력 3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중(일부해역을 제외
한 3해리이내에서도 배출가능)

부속서Ⅴ채택/발효 1973.11.2/1988.12.31 1996.2.28/1996.5.28
쓰레기의 범위 선박 통상의 운항중에 발생하는 선

내 생활상등에 생기는 모든 폐물
육지폐기물을 포함하여 분뇨 및
MARPOL부속서Ⅴ의 쓰레기

출처 :구규열,“항만국통제 규정의 적용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법학석
사학위논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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